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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의

구체적 인정요건 고찰

김   수   근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1    서론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를 넘어 

뚜렷하게 악화되어 발병 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정기준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인정기준 중에서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인정기준으로 하고 있다[1]. 이에 

이슈&진단

업무상 뇌심혈관질환의 인정기준은 3가지로 구분하여 발병전 “돌발적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급성과로” 및 “만성과로”등을 살펴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돌발적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과 뇌심혈관질환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뇌심혈관 질환에 걸린 근로자의 산재요양신청 건에 대한 재해조사 및 

업무관련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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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하고 있다[2]. 여기에서 자연경과는 혈관의 병변이 

노화, 식생활, 음주, 흡연 습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점차 악화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 및 성격 등에 

의하여 반응의 정도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발병한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객관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법 규정으로 되어 있는 인정기준을 개별적 사례에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인 인정요건[3]과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뇌심혈관질환의 인정기준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 “발

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4]”을 “돌발적 사건”으로 하고자 한

다. 이것은 발병 하루 전부터 발병 당시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과 같은 중

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급격한 혈압의 변화 및 혈관의 수축이 발생하여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의 발병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발병 전 경험한 사건의 과중한 정도는 사고의 크고 작은 

피해 또는 가해의 정도, 공포감 또는 비정상적인 정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 

되는 경우이다. 또한 이상이 발생했을 때의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어 야 한다.                  

   돌발적 사건이란 업무와 관련된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건에 대해 극도로 놀라거나     

사회보장지출 적정수준에 대한 고찰 

2    규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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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하는 등의 정신적·육체적 과중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극도의 긴장·흥분·공포·경악 등의 강도로 정신적 부담을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측곤란 이상사태”, “급격하게 강도 높은 육체적 부담을 강요당하는 돌발적 또는 

예측곤란 이상사태”를 접하면 급격한 혈압변동이나 혈관수축을 일으키고, 혈관병변 등을 

자연경과보다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지견을 근거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의 인정기준으로 채택하였다[5]. 즉, 발병 전에 접한 업무가 돌발적 사건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으로 인해 급격한 혈압변동이나 혈관수축을 일으키고, 그 결과 뇌심혈관질환을 

발병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보아 타당한지 여부에 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① 택시운전수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당할 뻔 했던 경우, ②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와 동료와의 말다툼 또는 

고객과의 말다툼, ③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 등이 있은 경우 육체적으로는 

과중부담을 받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는 매우 큰 부담을 받게 되어 의학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업무와 뇌심혈관질환 발병과의 연관성을 시간적으로 보면, 발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향이 강하고, 발병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약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업무로는 통상적으로 발병 전 24

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6]에서는 돌발적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사건 발생부터 질병 발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구증상 포함)이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이고,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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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의 발생으로부터 질병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또는 사실기록에 따라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돌발적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이어야 한다. 그리고 돌발적 사건의 예시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 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경우, 사고의 발생에 수반되어 구조 활동이나 사고 처리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

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여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고온, 저온, 다습, 고소, 소음, 진동 등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경우에 해당된다. 여름철에 고온작업을 하는 경우와 겨울철에 저온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작업환경이 변화된 경우에 해당된다. 매우 더운 작업환경 하에서 수분의 보급이 

잘 안되면 뇌경색이 발병 할 수 있으며, 급격한 온도변화가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에 관여하기 

때문에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업자체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일 경우 

이는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고, 생리적 리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예측 곤란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건이 뇌심혈관질환 발병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의학적인 경험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건강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예측곤란

사회보장지출 적정수준에 대한 고찰 

3    의학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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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건이 뇌심혈관질환 발병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의학적인 

경험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건강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뇌심혈관질환이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장해자가 되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돌발적 사건과 뇌심혈관질환 발병과의 의학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돌발적 사건과 발병사이의 시간적 경과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급성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급성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

의 연관성을 보기 위한 역학적 연구(사례교차연구[7]나 관찰연구[8])에서는 회상편견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발병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들(stressors)에 대한 교란요인의 작용 

가능이나 개개인의 다양한 반응으로 의학적 근거를 수립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급성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은 발생 시간이 분명하다. 

급성스트레스로 인한 관상동맥혈관질환에 관한 연구들[9-12]이 있으며, 이중 한 편의 

연구에서 비치명적인 심근경색증의 촉발요인을 평가하였고 인구집단에서의 기여분율(PAFs)을 

산출하여, 부정적인 감정(negative emotion)은 3.9%, 분노(anger)는 3.1%라고 하였다[13].

급성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전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14]. 

급성스트레스는 심박수와 혈압을 크게 높여서 심근에 산소요구도를 증가시키고 플라크(plaque)

를 손상시킨다. 또한 심근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감소시킨다. 관상동맥혈관질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급성스트레스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반면 동맥경화가 진행된 관상동맥에서는 

혈관이 축소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급성스트레스가 혈소판 응집을 

향상시키는 것을 밝혔다[16]. 연구들에서 분노 에피소드 후에 2시간 동안 분노로 인한 심근경색증 

촉발의 위험도(RR)가 약 2-9로 다양하였다. 심근경색증이 발병하기 전에 분노를 경험한 

경우가 인구집단에 따라서 2-17%이었다[17-19]. 급격한 분노 에피소드(Acute anger episodes)는 

심실부정맥을 촉발한다는 보고가 있다[20]. 낮은 교육을 받고 사회경제적상황이 낮은 집단에서 

분노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되었다[21]. 급성불안 에피소드

(Acute anxiety episodes)도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심근경색증이 발병하기 전 

두시간 내에 불안감을 경험한 것이 심장질환발병 위험도를 1.6(95% CI, 1.1 - 2.2; P = 0.01)으로 

증가시켰다[22]. 그러나 이 연구는 회상편견의 경향이 있었다.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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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한 배우자 95,647명을 추적한 결과, 배우자가 사망한지 1개월 이내 사망률이 남성의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는 2.6, 여성은 RR이 3.5로 높아졌다. 이러한 사망률의 증가는 

사건 발생 한 달 후 정상화되었다고 한다[23]. 이와 같이 가까운 사람의 사별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24-25]. 이 위험도는 처음 수주이내에 가장 높다. 사별 후 24시간 

이내에 비치명적인 심근경색증의 발병 비율(incidence rate ratio)이 21.1배(95% CI, 13.1 - 4.1)로 

증가하였고, 한 달 후에는 4배로 증가하였다[26].

납기일을 맞추는 등과 같은 급성 직무 스트레스(Acute work stressors)는 심근경색증의 발병 

교차비(OR)를 6.0(95% CI, 1.8 - 20.3)으로 증가시켰다[27]. 실직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28-30].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실직(회사의 폐업이나 정리해고)한 

근로자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하여 심근경색이 두 배(HR, 2.48; 95% CI, 1.49 - 

4.14) 높았다[31]. 실직의 빈도가 많을수록 심근경색증 유발의 위험도도 증가하였다[32]. 한 번의 

실직인 경우 위험도(HR)는 1.22(95% CI, 1.04 - 1.42)에서 4번 이상 실직을 한 경우에는 1.63(95% 

CI, 1.29 - 1.07)으로 증가하였다. 실직 후 첫 1년 이내에는 위험도가 1.27(95% CI, 1.01 - 1.60)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과 뉴질랜드에서 실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근경색증과는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33-36]. 이러한 차이는 연구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자가보고(self-reporting)에 의한 것이었고, 

유럽과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국가자료와 연계한 것이었다.

급성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기전은 실험적인 생리연구에서도 잘 밝혀졌으며, 

Rozanski 등[37], Rozanski 등[38], Dimsdale[39]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40]. 급성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기전으로 4가지 경로가 제시되는데, 첫째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 심근허혈을 유발한다는 것이다[41]. 급성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요인은 ① 심근허혈, ② 부정맥, ③ 보다 위험한 혈전(more vulnerable 

plaque), ④ 혈전형성의 위험성 증가 등으로 인한다[42].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매우 힘든 육체노동 (physical exertion)이나 몹시 화나는 사건(anger) 

등이 유발인자로 작용하여 죽상종의 섬유 뚜껑이 파열되면서 혈관 내에 혈전이 생성되거나 

죽상종 내로 출혈이 되어서 급격히 혈관 내경이 좁아지게 되므로 임상적으로 불안정형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43], 뇌경색의 경우도 급성관상동맥증후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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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 기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에 있어 죽상종에 의해 관상동맥의 내경이 

좁아지는 과정은 대개 연령, 성, 가족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신체활동부족 등의 

발병위험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그밖에 최근 심리적 긴장(psychological strain)

이 경동맥의 죽상경화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논문[44]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우 힘든 육체노동(heavy physical exertion)을 특히 평소 

안 해보던 사람이 갑자기 했을 경우 그것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하며[45,46], 중량물 들어올리기와 같은 무산소 육체활동은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논문도 있다[47]. 

뇌혈관질환 중 뇌경색은 심근경색증과 마찬가지로 대개 죽상경화증이 진행된 뇌혈관이 

막혀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지만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발병기전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주막하출혈이 있기 전 2시간 이내에 중등도에서 매우 심한 정도의 육체노동이 있었던 

경우 지주막하출혈 위험이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거의 3배가량 증가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48], 이때 극심한 육체적 활동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임으로써 지주막하의 동맥류가 

파열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소량-중등도 음주가 보호효과를 보이는 뇌경색과는 

달리 지주막하출혈이든 뇌실질내출혈이든 출혈성뇌혈관질환의 경우에는 혈압을 갑자기 

상승시킴으로써 출혈성 뇌졸중을 야기한다고 한다[49].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상황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 평가의 핵심이 된다. 돌발적 사건으로 인한 과중부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돌발적 사건과 시간적·장소적 업무 연관성, 돌발사태와 

질병과의 의학적 타당성, 돌발사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중 부담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반적인 근무상황과 개인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시간적·장소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을 경험하였는지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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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가 발병 전에 사건을 접한 사실과 그 사건의 정도 등에 대해 사업주, 동료 또는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한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의 시간적 

범위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와 1주일 이내의 간격으로 조사한다(표 1).

  
<표 1> 뇌심혈관질환 발병 당일 및 전일 업무내용

   ◈ 출근시간 이후 재해발생 시간까지의 시간대별 활동내용      

   ◈ 업무상 또는 업무 외적으로 만난 사람과 만난 사유 등

   ◈ 업무환경, 담당업무 및 업무량, 근로시간의 변동과 관련 특이사항

   ◈ 업무상 · 업무 외의 특별한 사건 또는 돌발 사태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 시간 경과의 의학적 타당성[50]을 확인하되, 

상황 이후 24시간이 경과하여 발병한 경우에는 앞에서 제시한 돌발적 사건과 뇌심혈관질환의 

의학적 근거를 참고한다.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은 사건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내용, 사건 발생 후 해당 

근로자의 대응 등을 시간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 사건의 크기(정도), 피해 및 가해정도, 공포감·

돌발성의 정도, 그로 인한 업무 및 업무환경의 변화 정도 등을 조사한다.

□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업무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급격한 혈압변동이나 혈관수축을 

일으키고, 혈관 병변 등이 현저히 악화되어 뇌심혈관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발병일에 근접해서 정신적 긴장이 증가되는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되,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한다.

업무상 뇌심혈관질환의 인정기준으로 “돌발적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무상 사유로서 인정기준을 좀 더 구체적인 인정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발병한 

5    결론



14

노
·동
·보
·험
·포
·럼

근
·
로
·
복
·
지
·
포
·
럼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의학적 근거들도 살펴보았다.  

의학적으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이 오르고, 손발에 땀이 나며, 입 안의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건 등은 이러한 돌발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돌발적 사건이 

이와 같은 교감신경의 흥분 내지 다른 인체기능의 과중 부담을 초래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인간의 생체는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등의 정신적 부담을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상황을 당하면, 급격한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을 일으키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혈관병변 등이 자연적 경과보다 빠르고 현저하게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의학상 질병의 

발병 또는 증상은 돌발사태 후 즉시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 24시간 이내에 

자각증상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24시간 이내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는 거의 겪지 않는 사고나 재해로서 그 정도가 심하였는지 검토하여, 이러한 

사건(상황)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2.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08.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08-43호)

3. 인정요건이란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한다.

4. 일본에서는 비통상적인 사건(또는 이상 사건)이라고 한다. 

5. 근로복지공단. 일본 업무상 질병 인정자료집. 연구자료 보관 2003-라-7. 2003

6.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2013. 7.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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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의료와 산재 의료전달체계 

 

원    종    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산재보험에서의 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산재보험 급여에서 의료(요양)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여러 가지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료비(요양급여)

가 높다하더라도 의료의 질이 높아서 치료 결과가 좋다면 장해가 낮아져서 총 산재 급여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에서 산재 의료의 질을 특별히 생각하고, 일반 

의료와 달리 managed care는 도입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에서 산재 의료기관은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위상이 높지만 

우리 나라 산재 의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직영병원은 물론이고 지정 병원도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관리, 

의료기관평가, 재활인증기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의료 질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요양 기간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산재 의료의 질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재 보험과 산재 의료를 이해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중심으로 된 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산재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손상 종류 및 중증도에 

따른 산재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구축된 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환자가 적절히 배분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환자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산재 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강제성과 인센티브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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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재보험에서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의 대부분이 

진료비로 지출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비는 전체 산재보험 급여 3조9천260억원의 18.8%

인 7천4백억원(2014년)에 불과하다. 산재보험에서 요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해서 요양의 

중요성이 낮다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는 여러 가지 급여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다른 급여의 시작점이고, 

동시에 다른 모든 급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급여이다. 모든 산재 급여는 요양이 승인되어야 

비로써 시작된다. 요양의 결과가 좋으면 요양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휴업급여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또한 그 결과가 좋으면 장해 등급이 낮아져서 장해 급여가 낮아질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요양의 질이 향상된다면 요양급여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요양 결과가 

향상되기 때문에 진료 결과에 영향을 받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낮아져서 전체 

산재보험 급여는 낮아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산재 의료에서 의료의 질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과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건강보험은 환자가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없다. 물론 일부 비급여가 존재하지만 

보장성이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높다. 따라서 환자는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으려고 

한다. 다만 산재보험의 재원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적정한 

비용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산재 의료의 질이 중요하고, 산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모두가 산재 의료기관은 다른 일반 의료기관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산재 

의료기관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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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산재 의료의 현황을 알아보고 산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산재의료 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는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또는 제공과 이용을 

같이 내포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와 이를 공급하는 

의료기관들이 공동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공급체계를 말한다.1) 

의료전달체계는 질병의 수준에 따라 환자의 흐름을 조정함으로서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국민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2)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되었는데, 당시 중진료권과 대진료권을 

설정하여 2차, 3차 의료기관 이용시에 1차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했고, 타 진료권의 3차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진료의뢰서와 타 진료권 진료확인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발로 

1998년 진료권 제도를 폐지하였고, 요양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였다. 결과적으로 2

차기관의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의뢰서가 필요하지만, 응급환자,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진료는 

직접 이용 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의료전달체계가 실패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의 기능 축소되고,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이 심화되어 의원급에서도 입원에 필요한 병상과 CT, MRI 등 고가 장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산재의료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재의료에 있어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재의료 체계 내에서 환자는 의료기관의 규모나 종별에 무관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환자 의뢰/회송 체계 

없다. 또한 현재 산재 의료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지정기관, 지정기관 중 재활인증기관, 

비지정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들 기관 사이에 기능적 분화는 거의 없다. 이런 문제들을 

1) 조재국. 의료전달체계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0.11 

2)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2010. pp6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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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 의료의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산재의료에서 전달체계를 더 중요시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산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중증도나 치료 시기에 맞게 환자를 좋은 산재 의료기관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재 의료 전달체계를 생각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 접근성은 산재 환자가 얼마나 쉽게 산재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접근성은 시간과 거리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산재 요양 신청의 불편함이나 

불이익 등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접근성을 포함하지만 산재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의료의 질. 산재의료에 있어 의료의 질은 단순한 의료의 질적 문제가 아니라 직장복귀를 

포함해야 하며, 장애와 재요양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의료 기관. 의료기관의 분포는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재의료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재의료 전달체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에 포함되는 의료기관의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 이 문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산재 환자 현황

산재 의료 전달체계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증도와 지역별 분포를 포함한 산재 

환자의 수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약 9만명의 산재 환자가 발생한다. 발생 

시점에서 중증도를 파악해야 정확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해등급으로 중증도를 추정해 보았다. 물론 산재 발생한 해에 장해 판정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와 장해판정자가 약간 상이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발생하는 산재 환자들 가운데 장해 판정을 받는 환자는 약 35% 

내지 39% 정도이며, 65%의 환자는 장해가 없이 퇴원한다. 요양 종결시 장해등급이 중증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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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중증이라 할 수 있는 장해 1~3급의 장해자는 산재 환자의 약 0.5%

에 해당한다. 

이 표를 보면 산재 환자의 60%~70%는 장해 없이 요양을 종결할 수 있는 단순 재해 환자들이며, 

최고 중증 환자는 1% 미만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산재 의료전달체계를 생각한다면 환자의 

중등도에 맞게 요양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연도별 산재 근로자 및 장해판정자
  

연도 2013 2014 2015 2016

　산재 근로자 수 91,824 90,909 90,129 90,656

장해자 총계 35,915 34,947 34,583 33,763

1급 149 113 125 127

2급 142 144 111 118

3급 117 124 168 213

4급 107 74 79 61

5급 296 269 213 210

6급 455 318 301 308

7급 811 729 735 855

8급 1,505 1,263 1,160 1,164

9급 1,673 1,329 1,176 1,149

10급 4,437 3,400 3,013 2,893

11급 4,125 3,941 3,924 3,939

12급 8,993 9,296 8,719 8,095

13급 2,378 2,433 2,447 2,721

14급 10,727 11,514 12,412 11,910

무장해 55,909 55,962 55,546 56,893

※출처 : 근로복지공단.

4    산재 환자의 요양 관리

최근 10년간 요양 환자 현황을 보면 한 시점의 요양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6년 말 기준 요양 환자 수는 46,139명이었는데 비해 2015년 말 기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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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는 37,065명으로 19.7% 감소하였다. 특히 입원환자 수는 2006년 15,145명에서 2015년 

9,155명으로 39.6% 감소하였다. 그러나 산재 근로자 수는 2006년에 89,910명에서 2015년 90,129

명으로 연도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약 9만명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매년 발생하는 산재 근로자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요양 환자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요양 기간의 감소를 생각할 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요양 환자의 수 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하는 

환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6개월 미만 환자 중에서 

입원환자와 통원환자의 비율이 1:2.1에서 1:5.0으로 통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요양기간이 감소하고, 통원 요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도 감소했다. 즉, 1인당 요양급여 

평균지급액이 2006년 480만원에서 2015년 423만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의료 

수가가 계속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1인당 평균 요양급여가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산재 환자의 요양기간이 감소하고, 통원 요양이 증가했으며 1인당 요양급여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실 최근 10여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환자의 요양관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결과 요양기간과 요양급여의 감소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산재 환자의 요양 기간이 건강보험 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에 비해서 

길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 할 때 요양관리를 통해서 요양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요양기간이 단축되고, 요양급여가 감소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양급여의 감소는 달리 말하면 의료 서비스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감소는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산재 의료의 질이 낮아졌다는 증거나 보고가 없다는 점이다. 요양관리를 

통해서 의료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고, 요양급여를 감소시켰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까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은 산재 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정 병원의 관리는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환자의 요양 관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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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산재 요양의 변화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도별 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출처 : 2015 산업재해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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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사이트. http://www.bg-kliniken.de/das-unternehmen/ 2017.5.25. 접근.

5    산재 의료 기관

2015년 현재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은 5,443개이며, 이중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은 49

개(0.9%), 종합병원 280개(5.1%), 병원 1,286개(23.6%), 의원 2,634개(48.4%)이다. 앞서 살펴본 

중증도에 따른 환자의 분포와 유사하다. 

그러나 환자의 분포는 전체 환자의 13.2%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 중이고, 종합병원 28.1%, 

병원 31%, 의원 23.6%로 환자의 중증도나 의료기관의 분포와는 다르게 상급병원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런 양상은 1년 이상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서 더욱 심해서 5년 이상 입원 환자 

중 21%가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고, 39%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다. 장기 요양 환자가 

중중 환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2년 이상 요양 중인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처치해야 할 것이 많지 않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이런 환자들의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산재 환자의 편중 현상은 단순히 의료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장기 요양 환자들의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다. 이 결과로 직영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영 병원이 산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화 하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직영 병원들이 재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는 재활 전문기관으로 발전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떠밀렸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독일의 경우 14개의 산재보험 직영병원이 있는데 이중 9개 병원은 급성기 치료 병원이고, 2

개는 직업병 전문병원 그리고 3개는 통원치료 병원이다. 물론 각 병원은 산재 재활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독일의 직영병원들이 급성기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급성기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3)

최근 수 년간 산재 환자의 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활인증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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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재활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급성기가 지난 환자들이 재활인증병원으로 전원을 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성기 치료와 재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재 전문병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훌륭한 급성기 병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병원등급별 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2014 

단위 : 수(%)

구  분 합 계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전
체

합계 36,455 19,279 6,080 5,221 2,200 3,675

입원 9,271 3,332 873 1,808 1,509 1,749

통원 27,183 15,947 5,206 3,413 691 1,926

상
급
병
원

소계 4,799(13.2) 1,063(5.5) 764(12.6) 1,233(36.1) 613(27.9) 1,126(30.6)

입원 1,412(15.2) 264(7.9) 139(15.9) 310(9.1) 322(21.3) 377(21.6)

통원 3,386(12.5) 799(5.0) 624(12.0) 923(27.0) 291(42.1) 749(38.9)

종
합
병
원

소계 10,230(28.1) 4,619(24.0) 1,529(25.1) 1,676(49.1) 884(40.2) 1,522(41.4)

입원 3,236(34.9) 958(28.8) 250(28.6) 593(17.4) 596(39.5) 839(48.0)

통원 6,994(25.7) 3,661(23.0) 1,279(24.6) 1,083(31.7) 288(41.7) 683(35.5)

병
원

소계 11,296(31.0) 7,017(36.4) 1,871(30.8) 1,165(34.1) 400(18.2) 843(22.9)

입원 2,539(27.4) 1,087(32.6) 264(30.2) 478(14.0) 327(21.7) 383(21.9)

통원 8,757(32.2) 5,930(37.2) 1,607(30.9) 687(20.1) 73(10.6) 460(23.9)

의
원

소계 8,601(23.6) 6,194(32.1) 1,683(27.7) 671(19.7) 22(1.0) 31(0.8)

입원 1,142(12.3) 901(27.0) 1,32(15.1) 90(2.6) 8(0.5) 11(0.6)

통원 7,459(27.4) 5,293(33.2) 1,551(29.8) 581(17.0) 14(2.0) 20(1.0)

6    산재 의료 관리

산재 의료에 대한 관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과 취소 및 진료 제한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는 의료 행위에 관한 

것으로 진료계획서에 대한 심사와 진료비 심사가 있다. 

산재 의료기관 지정 요건은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것으로 의료의 구조적 측면에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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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복지공단. 2016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계획.

있다. 지정 후에는 부당 청구 등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으면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관리한다. 

산재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정 

의료기관 중 연간 진료비 1000만원 및 산재환자 5명 이상의 진료 실적 있는 의료기관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수행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약 1,500개로 3년마다 500개씩 평가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시설·인력·장비 등 인프라 및 산재환자 요양 관리 관련 항목, 재활치료관련 

평가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진료비 정기 현지 조사 면제 

등 행정적 우대 조치와 이하학료법료 20%를 가산 지급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 개선 명령, 진료 제한 및 지정 취소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4)   개별 의료 행위에 대한 관리는 진료계획서 심사와 진료비 심사가 있다. 

진료계획서는 주치의가 환자 진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새로운 진료계획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 제도인데, 주로는 요양기간 연장을 심사하고 있다. 진료비 

심사는 부당 또는 과대 청구가 있는지 심사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 행위로 인한 부당 청구나 과대 청구가 적발되기도 한다. 

산재 의료기관평가나 진료계획서 심사 등이 현행 제도 아래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산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제도적으로는 산재 의료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형식적인 면이 있고, 내용 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한 관리해야 할 의료기관 수가 너무 

많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먼저 의료기관평가는 평가 지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진료 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의무기록 위주의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의료 행위나 정성적인 평가가 부족하다. 

의료기관평가가 더 진보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평가보다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고, 좀 더 나아가서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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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서 심사는 주로 요양기간 연장이나 요양 종결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진료계획, 수술 방법이나 재활 

방법 등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반적인 산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는데, 이는 진료 지침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재 환자를 위한 진료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산재의료의 질과 주치의

일반 의료와 산재 의료의 질이 다르지 않다. 좋은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산재 

환자에게도 좋다. 다만 산재 환자에게는 의료 외적인 면이 중요시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 

치료 성과를 보는 관점이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직장 복귀에 있다는 점이며,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직장 상사나 사업주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특이한 것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직업관련성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표 4> 의료의 질에 있어 산재의료와 일반의료의 차이

일반의료 산재의료

구조

의사의 전문성

중급 정도의 숙련의사가 도움이 됨

집에서의 근접도

의사의 작업에 대한 지식

케이스 매니저의 도움

직장에서의 근접도

과정

환자와의 의사소통

예방률

비정상 검사 결과 추적 관찰

시간당 방문자 수

의료 기술

투약 처방의 정확성

추적 관찰의 의학적 필요성

고용주와의 의사소통

작업관련성 판단

산재 보고

비기술적인 면에 대처하는 방법

(특히 고용주와)

결과

증상 수준

의료비용

재입원 및 다른 입원관련 문제

경제적 영향은 거의 고려되지 않음

생활습관 변화의 장려

환자 만족도

직업복귀, 실직기간

장기적 직업 유지 가능성

재손상률 

생산성 및 기타 작업관련 지표

작업장변화의 장려

고용주의 만족도

산재보험에서의 재활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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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ee W, Yoon JH, Roh J, Kim YK, Seok H, Lee JH, Won JU. Factors related to the physician and the employer 
influencing successful return to work in Korea: results from the first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SWCI). AOEM. 2015;27:27

그러나 이렇게 외부로 들어나는 질 지표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산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산재 의료 시스템과 산재 환자 그리고 환자의 직업이나 직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종합전문기관은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허리뼈 염좌 및 긴장’산재 환자에 대한 진료 특성을 보면 산재 의료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환자의 입원 기간은 짧은데 반해 통원기간 

상대적으로 길어서 총 요양기간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가장 길었다. 

이것은 환자의 중증도의 차이라기 보다는 산재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환자를 

진료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요양기간이 더 길어진으로 생각된다. 

물론 요양기간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 기간이 길수록 직장복귀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전문기관의 주치의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산재 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주치의가 산재환자의 직장복귀에 관심을 가질 때 

산재 환자의 직장복귀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다.5)

 즉, 주치의가 산재 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산재 환자의 직장복귀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시설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중요하다. 특히 산재 의료에서는 산재보험을 이해하고 산재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독일의 산재전문의(Durchgangs. Arzt;DA)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산재 전문의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고안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주치의를 어떻게 산재전문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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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종욱, 김진수, 김형렬, 임성호, 김태룡. 산재요양 실태분석을 통한 산재요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0.

<표 5> 허리뼈 염좌 및 긴장 환자의 요양 일수, 20106)

병원유형
단일기관

빈도 요양일수 입원일수 통원일수

종합전문기관 98 111.3±302.4 18.0±15.9 76.3±91.1 

종합병원 1,244 91.1±234.8 28.0±50.4 58.6±61.4 

병원 2,812 83.2±98.0 25.1±25.9 62.3±48.8 

의원 4,262 83.9±116.3 34.0±75.6 59.1±47.3 

8    산재 의료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제언

우리 나라의 의료 수준은 외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따라서 산재 의료의 수준도 낮을 수 

없다. 그런데 산재 지정병원, 산재 직영병원을 보는 시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산재 의료의 수준이 우리 나라 전체 의료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산재 의료가 발전된 나라들의 산재 의료기관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그 병원들의 자부심 또한 높다. 나는 우리 나라의 산재 의료기관들도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기관들이었으면 좋겠다. 산재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좋은 산재 진료의사를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훌륭하다고 해서 의사까지 훌륭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은 조금 떨어져도 소속 의사는 훌륭할 수도 있다. 산재보험과 산재 

환자를 이해하는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재환자 진료 경험과 실력이 있는 

의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산재 환자 주치의에 대한 교육과 진료 인센티브 제도 등도 생각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의사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산재보험에서의 재활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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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대표해서 산재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사를 지정해서 산재진료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산재 의료기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은 정말 좋은 

병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에서 인정한 병원은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단지 몇 개가 되더라도 정말 

좋은 병원을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료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몇 백개의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늦어지더라도 정말 

하나 하나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산재 의료 관리가 필요하다. 산재 진료의사와 산재 의료기관이 좋다고 해도 산재 의료에 

대한 끊임 없는 질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진료지침 

등 질관리를 위한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산재 의료만의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모든 의료기관이 모두 3차 의료기관일 필요는 없다. 

앞서도 본 것처럼 산재 환자의 60%는 장해 없이 요양 종결되는 환자이다. 이런 환자들을 위한 1

차 의료기관도 필요하고, 고도의 수술을 진행할 급성기 병원, 전문재활 병원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정서 상 맞지 않는다. 정말 어렵겠지만 환자와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환자에 대한 전원 인센티브 등도 생각해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환자 분포를 고려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우리 나라의 산재 의료기관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기관들이었으면 좋겠다. 산재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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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직업병

김    용    규

유성선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소장

미래사회 변화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도 존재하는 반면, 

일자리 감소나 새로운 유해인자의 출현 등과 같은 부정적인 변화도 초래할 수 있다. 제

4차 산업혁명을 야기하는 과학기술적 주요 변화 동인이 미래사회의 고용구조인 일자리 

지형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자동화 기술 및 컴퓨터 연산기술의 

향상 등은 단순·반복적인 사무행정직이나 저숙련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중 로봇 기술의 발전은 

위험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량물 취급이 필요한 작업자를 대체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작업자를 노동에서 소외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기도 한다. 산업현장의 고도 

자동화, 로봇 활용의 증가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직관리 등 예상되는 근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위험·유해요인의 발견, 평가, 관리 및 제어를 위한 관련 기준 

및 제도를 적합하게 재조정 필요하고, 질병의 발생 양상에 대한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처리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질병을 사전에 또는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

4차 산업혁명과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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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2016년 초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현재의 기술 변화가 단순히 정보화와 자동화에만 의존했던 3차 산업혁명과 

구별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역설했지만, 여전히 3차 산업혁명의 진행 단계로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산업 시대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현실로 받아들여진다. 산업시대의 성장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핵심 기술이 사회 발전단계와 맞물려 급격하게 확장하면, 이를 산업혁명으로 

일컫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을 인정한다면, 1차 산업혁명 이후 약 50년의 주기로 2차, 3차 및 4

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  

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키는 ’지능혁명‘의 시대로 부른다(Schwab, 2016). 1차 산업혁명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재편되는 기계혁명의 시대라면, 2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이 성장 발전하는 

전기혁명의 시대, 3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발전하는 정보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기반의 지능혁명의 시대로 요약되기도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야기하는 

과학기술적 주요 변화 동인이 미래사회의 고용구조인 일자리 지형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자동화 기술 및 컴퓨터 연산기술의 향상 등은 단순·반복적인 사무행정직이나 

저숙련(Low-skills)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고용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의 Martin School은 컴퓨터화 및 자동화로 인해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텔레마케터, 도서관 사서, 회계사 및 

택시기사 등의 단순·반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직업들이 자동화 기술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xford Univ. 2013). 호주는 노동시장의 39.6%(약 5만 명의 노동인력)가 수십 

년 내 컴퓨터에 의해 대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중 18.4%는 업무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CEDA, 2015). 미래사회 변화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도 존재하는 반면, 일자리 감소나 새로운 유해인자의 출현 등과 

같은 부정적인 변화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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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다가올 미래의 세상에서 일하는 

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안전보건 상의 요인들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이 미칠 건강 영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미래 산업보건의 도전

EU-OSHA(2013)에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정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혁신과 함께 

고민해 볼 안전보건 상의 고려 사항들은 아래와 같으며, 국내에서의 상황과 연결하여 정리해 

보았다.

1) 인구학적 변화 - 고령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60세 이상 인구 비율, 노동 인구의 고령화 및 고령 근로자의 고용에서의 점유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EU 회원국 27개국에서 55~64 세의 노동 인구는 2010년과 2030년 사이에 약 16 

%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상황도 약 200만 명 이상의 증가를 예상한다. 고령 

노동자는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며, 육체적인 업무 수행의 제한과 업무 

난이도가 높은 정신적인 업무의 제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육체적인 

부담이 낮은 업무 수행을 요구받기도 하지만, 유해인자 노출과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의 특징이 

다르게 발현된다. 생식독성물질의 영향과 가정에서의 추가적인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2) 세계화 - 생산품, 자본 및 노동인구의 이동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 국가로의 사업장 이전 또는 생산기지의 

이전을 추구하며, 이는 국내 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제조업 사업장의 국외 

이전은 국내 제조업의 붕괴 및 서비스 산업(서비스 및 운수 물류 산업)으로의 재편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국내 노동자의 회피 업종으로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특정 산업(어업, 건설현장의 

목공 등)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발생 사례처럼 외국의 유해산업이 국내로, 

국내에서 위험성이 알려진 후 다시 후진 국가로 이전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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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자의 비정규성

불안정 노동, 비정규 노동으로의 전환은 사업주의 작업장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 외에도, 작업조건에 의한 건강 영향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직장, 작업장, 노출인자, 작업방법 및 작업도구 등에 대한 친숙도가 낮은 비정규 노동자는 

쉽게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노출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사고 및 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 

긍정적인 측면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 근무와 같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기술 능력을 소유한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기후 변화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 극한의 온도 상황 및 기후 재난 상황 등이 빈발하고, 이로 인한 영향은 

옥외작업자에게 집중된다. 기후 재난 상황(산불, 범람, 홍수 등)에서 감염병의 출몰과 재난 

복구를 위해 투입된 작업자(구급대원, 청소 및 복구 작업)들의 감염원 노출 가능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폭염 등의 노출로 인한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 및 

건조한 기후로 인한 황사 및 미세먼지 발생 및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증가를 대비하고, 옥외 

작업자들의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은, 친환경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 및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능력 강화를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면, 후진국은 폐기물에 의한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5) 노동조합 조직율의 감소

노동조합의 수와 조직율은 작업장 및 노동조건의 개선, 규제 강화 및 노동안정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의 추세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새로운 기술과 자료 처리능력

기술에서의 진보는 노동자들의 노출과 건강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업무와 관련한 요인, 사업장에 특수한 노출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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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봇 기술

3차 산업혁명시대의 로봇은 제자리에 고정된, 사업장 내, 정해진 위치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기술의 발전은 이동 가능하고, 정보교류가 

가능한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험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량물 취급이 

필요한 작업자를 대체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작업자를 노동에서 소외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기도 한다.

 

8) 나노물질, 신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최근 나노입자, 나노튜브 등은 많은 소비재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 및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나노입자는 작은 크기와 넓은 표면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물질에 비하여 

반응성이 높고 인체나 환경에 독성을 나타낼 커다란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체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질환 등의 발생 사례처럼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은 규명이 어렵고, 

건강영향이 대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감시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발암성, 생식독성 및 생식세포 변이원성의 특징을 갖는 화학물질(C.M.R.)의 

특징을 갖는 화학물질 사용은 최소화하며, 엄격한 규제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

 

  3    산업혁명의 역사와 직업병 발병

1) 제1차 산업 혁명

최초의 산업 혁명은 유럽과 미국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일어났다. 주로 농경 사회에서 

농촌 사회로의 전환이 산업과 도시로 바뀌는 시기를 보았다. 철강 산업은 증기 엔진의 개발과 

함께 산업 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직업병과 관련된 사고 그리고 질병이 산업혁명의 

시대에 밀집된 공간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와 함께 작업하는 가운데 급증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부터의 전통업종이자 산업혁명 이후에도 공장의 보급으로 계속해서 

주요 업종이 되었던 굴뚝청소, 작업의 특성상 전통적인 노동집단인 성인남성 노동자 이외에 

4차 산업혁명과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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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노동자가 필요했던 직물공업, 풍부한 매장량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을 

성공할 수 있게 했던 광업,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 건설의 귀착점이었던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직업과 관련된 사고와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식되었다.

2) 제2차 산업 혁명

제2차 산업 혁명은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인 187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일어났다. 기존 산업의 

성장기였고 철강, 석유 및 전기 분야와 같은 신규 산업의 확장과 대량 생산을 위해 전력을 

사용했다. 이 시대에는 식료품 및 음료, 의류 등의 제조 기계와 더불어 가공, 운송 수단의 

혁신, 심지어 오락 분야에서도 영화, 라디오와 축음기가 개발되어 대중의 요구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제 2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전의 산업 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도시 노동자가 공장 노동자로 전환되었고, 실업과 저임금 노동력이 

일상화되었다. 관련 직업병으로는 진폐증, 면폐증 및 납 중독 등이 보고되었다.

3) 제3차 산업 혁명

제3차 산업 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은 아날로그 전자 및 기계 장치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에 이르는 기술의 발전을 가리킨다. 1980년대에 시작된 이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제3차 산업 혁명의 발전에는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및 정보 통신 기술(ICT)이 포함된다. 2

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보고되었던 근골격계질환 등이 중요한 직업병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4) 제4차 산업 혁명

제 4 차 산업 혁명은 기술이 사회와 심지어 인간의 신체에도 내장되는 새로운 방식을 

대표하는 디지털 혁명 위에 구축되었다. 제 4 차 산업 혁명은 로봇 공학, 인공 지능, 나노 기술, 

생명 공학, 사물의 인터넷, 3D 인쇄 및 자율 차량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어떠한 직업병이 주요한 질병으로 자리매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취약계층의 유해물질 또는 위험한 작업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전문직종에서의 소외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직업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 

이슈&진단



2017 제10권제1호

39

 

1차 산업혁명(1836년)

- 증기(기계의 혁명)

- 농업에서 제조업

- 석탄관련 질병

2차 산업혁명(1870년)

- 전기(에너지의 혁명)

- 제조업의 발전

- 석탄관련질병

- 중독성질병(납 중독)

3차 산업혁명(1960년)

- 인터넷(디지털혁명)

- 서비스업의 발전

- 근골격계질환

4차 산업혁명(?)

- 지능혁명

- 플랫폼서비스업

<그림 1> 산업혁명과 성장의 200년, WIPO(2015)

4차 산업혁명과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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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차 산업혁명과 안전보건 상의 고려사항

유럽 안전보건청(2011)에서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산업안전보건의 신규위험요소에 

대한 예측하기 위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앞으로의 혁명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는 주요 핵심 

기술 혁신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새로운 기술혁신은 사업장에 신규 위험요소로 작용하거나 

반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표 2> 미래 산업의 기술과 안전보건 관련 사항 

기술의 종류 향후전망 안전보건상의 문제

폐기물 및 재활
용 기술

- 정부차원에서 폐기물 매립지의             
축소를 추진

-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 폐기물 수거 및 분리작업상의 위험성
- 화학물질 및 미생물에 노출
- 처리과정에서 화재, 폭발위험에 노출
- 재활용기술의 새로운 등장이나 폐기된 
신소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에 노출

친환경 건축기술
(빌딩)

- 탄소중립건물의 증가
-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활용

- 건축물 단열재에 신소재 활용
  (나노물질 등)

- 새로운 기기 설치시 추락 등의 위험 존
재(스마트 그리드 등)

- 신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알려지지 않
은 위험요인

- 오래된 건물의 레노베이션 등의 작업 
시 석면에 노출될 위험 존재

친환경 운송기술

-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위한 전용     
충전소 건축

- 차체 중량감소를 위한 신소재 활용
- 자동화의 증가(차량, 버스, 기차 등

의 자동화 운전으로 인한 충돌위험)

- 연료의 화재 및 폭발위험
-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지보수과정에서

의 전기관련 사고 위험
-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충전, 교체

과정에서의 사고 위험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기술의 
응용

- 바이오연료의 다양화
- 생물학적 인자에의 노출
- 새로운 공정 및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 위험성 증가

-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사용과정에서의 
화재, 폭발 위험

- 생물학적 유해요인 및 발암성 물질에 
노출

친환경 제조기술 
및 공정/ 로봇공
학 및 자동화

- 로봇의 사용 증가
(로봇의 수적 증가 및 로봇의 자
율성 확대)

- 로봇 및 자동화 기기로 인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특히 고장이 났을 경우)

전기송전 및 저
장

- 효율성 및 비용절감효과 상승 
- 스마트그리드 및 파워그리드 관련

기술의 고도화

- 전기안전, 고소작업
- 다양한 위험요인: 배터리, 수소, 연료전

지, 압축가스 등

풍력 에너지

- 대형 터빈의 개발 및 스마트그리
드와의 결합

- 에너지생산의 효율성 제고
  (구조물의 대량생산화)

- 고소,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위험성
- 유지보수 단계에서의 감전의 위험
- 악천후에 대한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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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자동화와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기술, 무인자동차 등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삶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3D 프린팅 기술발달로 소규모 제조 

사업장의 증가, 협력로봇의 활용 증가, 사물인터넷 활용 등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영국안전보건청 산하 안전보건연구원 미래센터는 ICT 기반 사업장 

활동이 급속하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전문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래 전문가들은 가능성, 개연성, 실현성에 기반한 과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투영하는 역할 수행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비해 안전보건분야 대응이 뒤쳐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업생산에 이미 실용화된 나노 기술의 경우, 유해·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뒤처지고 

있으며, 의약품, 화장품, 초고효율 배터리 생산 등 소비자용 또는 산업용 제품생산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인체 흡입 시 질병유발 등의 영향과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차 산업혁명기 상황발생 후 임기응변식 대처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실패했던 역사를 상기하고, 4차 산업혁명 초기에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자동화와 로봇

로봇공학의 발달은 인간 육체노동 필요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 로봇은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일을 노동자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용 협력로봇(조적로봇)

을 활용하여, 투입된 벽돌과 시멘트 모르타르로 하루 약 800~1,200개 벽돌 조적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이 로봇에 재료투입 및 미장 등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다. 

로봇 활용증가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요인 노출로 부터 보호하거나 인력작업을 줄이는 등 이점이 

있으나, 협력로봇과 근접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충돌 등 다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2) 인공지능

자동화, 인공지능 발달로 많은 종류의 직업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2016년 영국은행은 

4차 산업혁명과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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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감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직도 AI 발달로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탑재 기계는 지정된 지침을 기반으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경험축적이 가능하도록 

급속도록 발전중이며 점차 많은 사업장에 보급되어, 재고 및 물류관리 같은 대용량 데이터 

집약적인 일을 자동화하게 된다. 인간은 로봇과 달리 피로, 감정상태 등 여러 육체적 심리적 

인자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한 안전보건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 3D 프린팅 활용

아직 많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3D 프린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기술발달은 제조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비 초기 구입비용이 낮아지며 

저비용 3D 프린터의 보급이 확대되며 여러 가지 혁신적인 활용법이 개발되고 있다. 생체조직, 

인체내부 장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설현장에 3D 콘크리트 프린터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제조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 제조기술의 발전은 제조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위험기계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3D 프린팅에 이용되는 물질이 제대로 밀페되거나 환기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화재나 폭발위험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4)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도입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것인지, 사망사고를 포함한 사고율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2020년까지 자율도로주행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완전한 무인운전 실현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로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휴먼에러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인 자동운전기술 도입으로 사고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향후 20~30년간은 수동운전과 자율주행차량, 완전 

무인차량 등이 도로에 공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이 새로운 주행방식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5) 시사점

4차 산업혁명과 메가트렌드로 정의되는 변화의 물결이 가져올 안전보건상의 도전과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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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등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장시간 근로, 근로형태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 지위의 불확실성 

증가, 나노 기술발전 등 신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 대두되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안전보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5   결론

산업현장의 고도 자동화, 로봇 활용의 증가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직관리 등 예상되는 

근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위험·유해요인의 발견, 평가, 관리 및 제어를 위한 관련 

기준 및 제도를 적합하게 재조정 필요하고, 질병의 발생 양상에 대한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처리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질병을 사전에 또는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 소재산업의 발달은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소규모 제조사업장의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 

사용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검증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시사하고 있다. 

미래 산업보건의 주요 특징인 고령화, 기후변화 및 기술의 발전 등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며, 미래는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출과 직업병의 

변화 상황을 모니터링과 감시체계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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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시론(試論)
- 비영리단체성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 

  
손    성    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와 달리 

연금지배구조는 외부 지배구조가 취약해 내부 지배구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연금지배구조의 이런 특성에 대한 깊은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2016년 8월 31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퇴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미치는 중차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걱정에 근퇴법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수탁법인의 

비영리단체성과 독립성에 주목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퇴직연금기금은 공적인 기능보다는 집합적인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비영리단체라 할 수 있다. Hansmann의 비영리단체 유형에 대입했을 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기금은 ‘동호회형 성격을 가미한 기업가형’, ‘상업형으로 보완한 기부형’

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다 깊이 살펴보면 확정급여형 기금과 

확정기여형 기금은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글러와 펠츠만의 포획이론을 

토대로 퇴직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분석해본 결과, 확정급여형 기금은 사용자에 의한 

수탁법인 이사회의 포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확정기여형에서는 

사용자의 포획 유인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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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입법안 요지>

  1   서론

2014년 8월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금형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가입자에게는 기존의 계약형과 함께 

기금형을 제공함으로써 선택권을 확대해주고, 지나치게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치우쳐 있는 

적립금 운용 행태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약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16년 8월 31

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하 근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이론적 근거는 대리인이론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기존의 계약형 지배구조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3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이사회를 구성하는 외부전문가를 누가 선임할 

것인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둘째, 이사회 의장의 선임과 역할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셋째, 확정급여형 기금과 확정기여형 기금은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배구조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봤다.

첫 번째는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다. 외부전문가 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적 

임을 감안할 때 일정 주기로 기금의 운영성과와 이사회 구성을 공시하는 방안과 함께 

특정기관에서 퇴직연금기금에 적합한 인력 풀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는 포획의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IPS의 적극 

활용과 내부감사의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는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금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기금운영에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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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김재현, 2013; 102)이 대표적이다.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로는 주인인 가입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대리인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이론에서는 지배구조를 크게 외부 지배구조와 내부 지배구조로 나눈 뒤 이 두 

시스템이 상호작용하여 원활하게 작동할 때 지배구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Shleifer and 

Vishny, 1997). 반면에 외부 및 내부 지배구조 메카니즘은 대체적이어서 외부 지배구조가 취약한 

연기금의 경우 내부 지배구조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Gillan et al., 2006). 연기금의 

경우 대리인 관계가 다중적이고 투명성이 부족하며 모든 대리인의 이해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기업 등 다른 유형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Clark and Urwin, 2008). 이상의 주장을 종합하면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해결 역시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금형 도입이 결정되었고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되었다. 이왕 도입하기로 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제대로 

작동되어 기대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형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ㆍ경험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금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퇴직연금기금의 비영리단체성에 초점을 맞춰 기금의 성격을 규명해보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이해상충 문제를 포획이론을 통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에서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도입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1)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제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ㆍ사의 

무관심 및 연금제도 운영 전문성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도 도입의 양극화 및 합리적 자산운용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ㆍ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운용의 전문성도 제고하는 새로운 퇴직연금 지배구조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한편 새롭게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를 병존시켜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을 확대하고 두 제도 사이의 상호 발전적 경쟁체제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2)  김재현(2013)은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① 운영관리기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실종, ②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의 의의 퇴색, ③ 퇴직연금사업자의 파산 격리의 허점 등을 들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시론



48

노
·동
·보
·험
·포
·럼

근
·
로
·
복
·
지
·
포
·
럼

  2   근퇴법 개정안을 통해 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근퇴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에서 기금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과는 법적으로 

분리된 수탁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탁법인 내에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사회는 노·사가 선임한 자와 연금자산 운용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연합형 제도의 

도입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기금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퇴법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도표1> 계약형과 기금형 비교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6.8.31.)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기금형의 수탁법인은 계약형의 운용관리기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물론 기금형의 수탁법인에서는 적립금 운용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적인 자산운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계약형의 운용관리기관보다 업무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수탁법인이 노사의 대리인 역할을 함으로써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노사가 선임한 자가 퇴직연금기금 이사회에서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
금융회사

자산관리
금융회사

자산보관
금융회사

자산운용
금융회사

수탁법인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

계 약

자산관리
계 약

자산관리
계 약

자산운용

직접위탁
신탁

설정

<계약형><기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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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형보다 

노사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근퇴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기금형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먼저 기금형 퇴직연금 설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수탁법인 설립 등 기금형제도 

설정 절차, 이사회 구성 및 역할, 연금자산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기금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금형을 도입하기로 하고, 근퇴법 및 민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고용부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3) 

신탁은 위탁자인 사용자와 수탁자인 수탁법인 간 계약으로 설정되며, 신탁이 설정되면 

사용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수익자(근로자)를 위해 신탁자산(

연금적립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의무를 지게 된다. 수익자(근로자)는 신탁계약의 체결 주체는 

아니지만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갖게 된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직접 운용하기를 

원하는 수탁법인은 고용부의 심사를 받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자산보관은 수탁법인 이사 등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탁법인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다. 수탁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감시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 감시자는 수탁법인 내 감사를 선임하여 

법규준수 여부 및 업무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외부 감시자는 회계감사 및 연금계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내부감사 등은 감사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법령 및 규약 등을 

위반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일종의 다층감독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 정관 등 관련서류 구비여부 외 경영건전성 및 가입자보호 등 사용자와 수탁법인의 제도운영 역량을 

감안해 수탁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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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영리단체성과 독립성 관점에서 본 퇴직연금기금

1) 비영리단체의 일반적 성격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는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그 단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조직체를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선단체, 노동조합, 예술인단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전체의 이익(利

益)이냐 아니면 단체의 공동의 이익(利益)이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는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동창회·

동호회·사업자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비시장적이며 비정부적인 특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개별 비영리단체의 특성은 정부와의 관계, 단체 운영자금의 출처, 그리고 조직 

운영상 민간부문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김준기, 1998). <도표2>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체는 순수 정부부문과 순수 민간부문 양 극단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Etzioni(1973)와 최병선(1993)은 준 정부부문과 준 민간부문을 

합쳐 준 공공부문이라 명명하며, 이를 비영리단체로 정의한다. 이들은 준 공공부문을 조직형태 

상으로는 민간부문의 조직이지만 정부부문에 준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부문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김준기(1998)는 준 민간부문을 각 주체에 대한 금전적 보조와 

영향력 행사를 기준으로 정부보조형과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비영리단체로 

정의한다.
<도표2> 각종 단체의 부문별 구분

  

※ 자료 : 김준기(1998), p.65

순수 정부부문 준 정부부문 준 민간부문 순수 민간부문

준 공공부문

비영리부문

정부보조형 민간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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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ansmann(1980)은 비영리단체들의 수입원과 활동형태에 있어 소유(기부)자의 영향력 

행사 및 통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수입원에 따라 비영리단체는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처럼 주로 기부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와 병원이나 유료박물관 등 

준상업적인 활동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는 형태의 비영리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기부를 통해 예산을 조달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특히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추구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자체 비즈니스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단체는 

컨트리클럽처럼 회원으로 구성되는 운영기구에 의해 조직을 경영하는 동호회형과 전문경영인이 

해당 조직의 지배구조 하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가형으로 구분된다. 상업형이면서 

기업가형 비영리단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병원과 요양원 등을 들 수 있다.

<도표3> 비영리단체의 형태

※자료 : Hansmann(1980), p.842

2) 비영리단체로서 퇴직연금기금의 성격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기금)의 조직적 성격을 비영리 수탁법인 

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금의 고유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둔 비영리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利益)보다는 단체의 공동의 이익(利益)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퇴직 

연금기금은 공적인 기능보다는 집합적인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다. 

<도표2>에 비유하면 민간주도형 비영리단체라 할 수 있지만, <도표3>의 Hansmann이 분류한 

수입원 통제방식 동호회형 기업가형

기부형

정치적 시민단체

야생동물보호단체

정치클럽 등

원조불자방송협회

소아마비 구제 모금운동

미술관/박물관 등

상업형

미국자동차 협회

소비자단체

컨트리클럽 등

미국 지리학협회

미국 교육평가원

지역 병원/요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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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형태에 비유하면 다소 복잡해진다. 퇴직연금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즉 기부형이지만 적립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상업형 성격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퇴직연금기금의 수입원 통제방식은 주로 

기부형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보완적으로 상업형 성격을 갖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비영리단체라 

할 수 있다. 운영방식 측면에서는 수탁법인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설치되고, 그 

이사회에 사용자대표와 가입자대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

동호회형 성격을 가미한 기업가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기금은 비영리단체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와 달리 퇴직연금기금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그 성격 역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독특한 비영리단체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기금의 조직상의 성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도표3>의 

비영리단체 유형에 맞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퇴직연금기금의 조직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기금의 운영 및 통제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먼저 수입원 통제방식이다. 앞에서는 퇴직연금기금의 성격을 

‘상업형으로 보완한 기부형’이라 정의했었다. 주는 기부형이지만 부차적으로 상업형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주(主)와 부(副)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성격과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운용수익의 

비중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퇴직연금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임금후불적 성격4)

을 지닌 퇴직급여이다. 부담금이 임금후불의 성격이라면 퇴직연금기금에 납입되는 부담금은 

회원으로서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회비라 하더라도 임의로 내는 회비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내는 강제납입 회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퇴직연금기금의 수입원 통제방식은 기부형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가 납입하는 것이지만, 가입자가 내야 할 회비를 사용자가 후불임금의 형태로 대신 

납입해주는 형식인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대신 납입해준 회비를 가지고 적립금 운용이라는 

4) 퇴직급여의 성격에 대해서는 임금후불설ㆍ공로보상설ㆍ노후보장설 등 여러 학설에 존재한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발달해온 

역사와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감안하면 임금후불설이 정설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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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기금은 상업형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퇴직연금기금의 상업형 성격은 어느 정도 될까?

퇴직연금기금이 지니는 상업형 성격의 정도는 전체 적립금에서 기금운용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냐에 따라, 기금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평균임금의 8.33% 이상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즉 가입자의 회비는 가입자가 회사를 그만두어 기금을 탈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금의 경우 재원조달을 주로 사용자의 부담금, 즉 

가입자의 회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한다. 매달 또는 매년 일정한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의 경우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토대로 자산운용을 펼치지만, 그 운용성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성과가 너무 좋아 퇴직부채에서 

차지하는 적립금의 비중을 의미하는 적립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사용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수도 있다. 이를 흔히 ‘기여금의 휴일(contribution holiday)’

이라고 부른다. 나아가서는 적립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사용자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금 운용 성과가 좋아야 한다. 확정급여형 운영의 목적을 ‘합리적 리스크 

하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퇴직급여 부채를 적립하는 것’(Ryan and Fabozzi, 2002)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의 성격은 상업형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라 할 수 있다. 이는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 운영의 재원 중 

상당부분을 자체 비즈니스로 조달하는 상업형보다는 재원을 회원의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부형에서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기금의 운영형태는 기업가형일까, 동호회형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근퇴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기금형의 조직형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기금의 운영주체는 수탁법인이고, 수탁법인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기관은 노ㆍ사가 

선임한 자와 자산운용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이사회다. 이사회는 수탁법인의 연금자산 

운용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함으로써 퇴직연금기금의 총괄적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회 구성원의 성격이다. 이사회 구성원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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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성격에 그친다면 퇴직연금기금은 동호회형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대표가 아니라 수탁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 

성격이 강하다면 기업가형이라 볼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지만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이사회 구성원들은 수탁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경영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성격은 퇴직연금기금의 종류가 확정급여형이냐 

확정기여형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비영리단체로서 퇴직연금기금의 운영형태는 

동호회형보다는 기업가형이라 봐야 한다는 의미다.

3) 퇴직연금기금의 독립성 ; 포획이론을 중심으로

퇴직연금기금이 비영리단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금형 도입의 

이론적 근거였던 대리인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퇴직연금기금의 독립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노사가 선임한 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이사회만으로 퇴직연금기금의 

독립성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규제기관이 규제를 해야 할 

피규제기관에 포획(capture)5)되어 공익(公益)보다는 오히려 피규제기관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포획이론을 통해 퇴직연금기금의 독립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실패를 포획이론으로 증명한 사람은 스티글러(1971)와 펠츠만(1976)이다. 정부규제를 

재화로 간주하는 스티글러(Stigler)는 정부규제가 재화인 이상 당연히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정부의 규제정책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는 펠츠만(Peltzman)은 규제정책을 이익집단으로부터 최대한 표를 늘리려는 

행위로 간주한다. 한편 미트닉(Mitnick)은 포획이 발생하는 경로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5) 포획은 ‘정책과 규제를 만드는 정치인과 관료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로비능력을 바탕으로 조직화된 이익집단 에 휘둘리는 

것이다. 그리고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규제집단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소수 피규제집단의 이해에 봉사하거나 

피규제집단의 선호와 일치하는 입장에서 규제정책을 펴는 행위’를 의미한다(김대순, 201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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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대순, 2010; 120). ① 피규제집단이 규제나 관료를 통제하는 것, ② 규제기관의 행동과 
자기행위를 조정하여 사익을 얻는 것, ③ 규제관료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을 흡수해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도록 할 때, ④ 규제자 또는 피규제자와 무관하게 보상체계가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주도록 할 때 등. 한편 김대순(2010)은 포획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첫째, 

피규제기관이 정치가나 행정기관을 앞설 수 있는 충분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을 때, 

둘째, 규제기관과 관료의 조직적 특징이나 약점이 있을 때, 셋째, 정책의 결과를 중시하여 그 

부작용을 없애는 과정에서 피규제집단에서 제공하는 조작된 정보에 따라 유리한 정책을 제공할 

때, 넷째, 규제기관이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피규제집단에 의존하는 일이 반복될 때 등 4

가지를 들고 있다. 

이상의 포획이론의 성과를 퇴직연금기금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퇴직연금기금 역시 

이익집단에 포획되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채 휘둘리는 일은 없을까? 퇴직연금기금에 

포획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피규제기관이 규제기관을 포획해야 하는 유인이 존재해야 한다. 퇴직연금기금의 이사회는 

기금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포획이론에서 말하는 규제기관에, 사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제기관인 이사회를 대상으로 포획에 나서는 피규제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피규제기관인 사용자는 과연 규제기관인 이사회를 대상으로 포획에 나설 유인은 

있는 것일까? 이사회의 기금운영 관련 의사결정이 사용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포획의 유인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 그러한 

유인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확정급여형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앞의 비영리단체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성과가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에서는 사용자의 이사회 포획 유인이 존재함을 뜻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 

이사회가 기금운영 방향을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정하게 되면, 적립금 운용은 

매우 보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지금처럼 원리금보장형에 초점을 둔 적립금 

운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확정급여형에서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운용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운용성과가 좋지 못해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더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사용자는 당연히 이를 부담하기 싫어할 것이고, 나아가 그것을 감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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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사용자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은 침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 이사회라면 적립금 운용방침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유인이 작동하는 것이다. 

반면에 부담금 납입과 퇴직급여 지급의 최종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이사회와는 다른 유인이 

생길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주된 관심사는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부담금 납입, 즉 현금유출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있을 것이다. Ryan and 

Fabozzi(2002)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퇴직급여부채를 적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퇴직급여부채는 임금상승률과 할인율 등에 따라 그 크기가 좌우된다. 

이는 기업의 상황과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퇴직급여부채 역시 요동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운용이 퇴직급여부채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라게 된다. 이는 퇴직연금기금 이사회와 사용자의 이해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음을 뜻한다. 기금 이사회의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면 사용자는 이사회를 

포획할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사용자는 이사회 구성원 중 일부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기업의 인사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이사회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사용자 선임 이사회 

구성원은 이미 사용자에게 포획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가입자가 선임한 구성원과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중 일부만 포획하면 사용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운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금의 경우를 살펴보자. 확정기여형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최종 퇴직급여금액은 가입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가 일종의 퇴직급여 지급 책임자인 셈이다. 이는 곧 사용자가 이사회를 

포획할 아무런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가입자 역시 자신의 상황이나 위험선호도에 

따라 기금에서 제시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되므로 가입자들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는 곧 가입자가 기금의 이사회를 포획의 대상으로 삼을 유인이 약함을 의미한다. 

결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금의 경우는 사용자와 가입자 양측 모두 기금 이사회를 포획할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의 경우는 사용자가 기금 이사회를 포획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퇴직연금기금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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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

1) 현행 근퇴법 개정안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기금의 독립성은 곧 이사회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이사회를 노사가 동수로 선임한 사람과 

연금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현행 근퇴법 개정안의 문제점 3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사회를 구성하는 외부전문가를 누가 선임하는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개정안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외부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사 모두 같은 수의 사람을 

이사회 멤버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전문가는 노사가 선임한 이사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질 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며,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도 해야 한다. 

그런데 외부전문가를 누가 어떻게 선임하는지와 관련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외부전문가는 

사용자가 선임하는가, 노조에서 선임하는가? 아니면 노사가 합의해 선임하는 것인가? 

둘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사회를 주도하는 의장은 누구인가?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인가, 아니면 노조에서 선임한 이사인가? 외부전문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인가? 아니면 1년씩 돌아가며 호선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의장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노사가 선임한 이사 사이에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을 때 의장에게 캐스팅보트를 

주는 영국과 호주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처럼 사용자 측에 의장을 맡기는 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줘야 실무에서 이를 두고 다툼이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노사협동 문화가 미흡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확정급여형 기금과 확정기여형 기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급여형 기금과 확정기여형 기금은 똑같은 비영리단체라 해도 그 성격이 

다르다. 사용자에 의한 이사회 포획 가능성도 다르다. 확정급여형 기금과 확정기여형 기금이 

지니는 특성이 다름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기금형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시론



58

노
·동
·보
·험
·포
·럼

근
·
로
·
복
·
지
·
포
·
럼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감안해 이하에서는 외부전문가의 독립성과 함께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으로 구분해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근퇴법 개정안의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에서 외부전문가의 역할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연금운용 외부전문가 외에 노사가 선임하는 이사 중에서도 외부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퇴직연금기금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연금관련 전문가 시장이 취약한 경우에는 유능한 전문가를 찾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다. “대리인의 서비스에 대한 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어 완전경쟁적인 경우 …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명시적 성과급 계약이 없어도 노동시장에서의 암묵적 

계약에 의해서 대리인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전성훈, 2000; 42). 외부전문가도 자신이 연금의 

주인이 아닌 이상 누군가의 대리인이다. 이 대리인이 대리인문제를 야기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전문가 시장이 과연 완전경쟁시장이라 할 수 

있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운용에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라 하기엔 다소 부족하다. 퇴직연금 운용에서는 

퇴직급여부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전문가 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라면 해당 기금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를 찾는 것부터 

난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에서 퇴직연금기금에 적합한 인력 풀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의에 조언을 하거나 아예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전문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한 급여 역시 특정 기관에서 지급한다면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은 

더욱 더 제고될 것이다. 

불완전경쟁시장 성격이 강한 외부전문가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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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즉 일정한 주기로 퇴직연금기금의 성과와 이사회 구성을 공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앞서 전성훈(2000)이 주장한 암묵적 계약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외부 지배구조가 탄탄한 기업지배구조와 달리 외부 지배구조가 취약한 연금지배구조에서는 

내부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Gillan et. al., 2006). 내부 지배구조의 큰 축의 하나인 

외부 전문가 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의 특성을 띠고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공시제도가 그 보완장치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이사회 멤버에 대한 

포획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의 성패는 바로 이 포획을 줄이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밀하고도 비밀리에 추진되는 포획의 성격상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어렵다. 그렇다하더라도 손 놓고 있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포획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봐야 하는 이유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에서 포획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는 퇴직연금기금 

운용지침서, 즉 IPS(Investment Policy Statements)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적립금 운용을 IPS

에 근거해 하도록 의무화하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면 포획의 유혹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는 내부 감사이다.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의 역할로 법규준수 여부 및 업무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IPS는 업무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내부 감사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의 업무와 관련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

앞에서 우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그 수입원을 전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부형 비영리단체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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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금보다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금 투명성 확보의 관건은 가입자가 기금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주인이며, 기금을 

운영하는 자는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저렴한 

비용으로 감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금운영을 투명하게 공표하는 것이다. 상장사들이 

분기별로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공표하는 것처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금도 일정 주기별로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가입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입자의 의견이 기금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가입자와 기금 사이에 일종의 쌍방향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근퇴법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를 비영리단체성과 독립성을 축으로 퇴직연금기금의 성격을 규명했다. 

여기에 대리인문제와 포획이라는 이론적 틀을 가미해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망해보고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오랫동안 

퇴직연금 연구를 해온 필자의 직관에 의존한 바가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또 다른 대리인문제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경험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는 본 

논문의 한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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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효과성 분석

최    근    호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경제 불황, 구조조정, 그리고 성과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직장인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이 증가하여, 정신과나 상담센터를 찾는 직장인이 이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로복지넷 EAP 사업은 2009년 이후 예산 및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6년도 사업예산이 7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수행의 성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6년도에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중에서 효과성 분석이 가능한 오프라인 심리상담 

이용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넷 EAP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넷 EAP는 근로자들의 심리적 위험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는 근로복지넷 EAP

의 지속적 인 사업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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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최근 경제 불황, 구조조정, 그리고 성과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직장인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이 증가하여, 정신과나 상담센터를 찾는 직장인이 이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문화일보 2016.6.28.).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 정신건강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직적 측면에서는 

이직 증가와 생산성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승원 외, 2007; 정문희 외, 

2007; 김태우 외, 2009; 장세진 외, 2009; 유상곤 외, 2011; 유인실 외, 2012; 이동영, 노희연, 

2014; 이정언, 주천천, 2014; 조윤식 외, 2014; 이지현 외, 2016).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직 차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주가 비용을 지불하고 

근로자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데, 사업주 측면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우수한 노동력 확보 

및 유지, 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재해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EAP는 주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도입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 있다. 이러한 수혜의 격차를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넷 EAP 사업을 통해 기업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EAP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로복지넷 EAP 사업은 2009년 이후 예산 및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6년도 사업예산이 7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수행의 성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EAP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위탁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사업수행기관에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분석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도(객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6년도에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중에서 효과성 

분석이 가능한 오프라인 심리상담 이용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넷 EAP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효과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근로복지넷 EAP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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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6년 근로복지넷 EAP 오프라인 심리상담 이용에 대한 현황 분석과 근로복지넷 

EAP의 효과를 근로자의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본 효과성 분석의 2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2   2016년 근로복지넷 EAP 오프라인 심리 상담 이용 현황

1) 이용자 특성별 현황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6년도 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오프라인 심리상담 이용자는 전체 1,12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성별로 살펴보면, 이용자의 61.9%이 여성으로 남성(38.1%)에 비해 월등히 

많이 EAP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 40대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이 66.3%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대졸이 69.2%, 

고졸이 20.7%로 나타났다.

<표 1> 2016년 오프라인 심리상담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435 38.8

여성 687 61.2

연령

20대 182 16.2

30대 363 32.4

40대 315 28.1

50대 201 17.9

60대 이상 61 5.4

결혼 상태

미혼 330 29.4

기혼 743 66.3

기타(별거/이혼/사별) 48 4.3

학력

중졸이하 35 3.1

고졸 232 20.7

대졸 775 69.2

대학원이상 7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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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특성

직종별로는 서비스직(31.7%), 사무/관리직(31.5%), 전문직(19.6%)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직급별로는 사원(59.6%), 주임(10.4%), 과장(10.4%) 순으로 많았다. 근로형태별로는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많았고, 현 직장 근속년수별로는 ‘2년~5년 미만’(31.0%), ‘5년~10년 

미만’(17.7%), ‘1년~2년 미만’(16.1%)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표 2> 2016년 오프라인 심리상담 이용자의 고용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직종

사무/관리직 353 31.5

생산/노무직 128 11.4

서비스직 356 31.7

IT/전산직 65 5.8

전문직(교육, 연구직 포함) 220 19.6

직급

사원 668 59.6

주임 117 10.4

대리 58 5.2

과장 117 10.4

차장 100 8.9

부장이상 60 5.4

근로형태
정규직 895 79.8

비정규직 227 20.2

현 직장 근속년수

6개월 미만 189 16.9

6개월~1년 미만 93 8.3

1년~2년 미만 180 16.1

2년~5년 미만 346 31.0

5년~10년 미만 198 17.7

10년 이상 111 9.9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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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특성

사업장 직원 수별로 살펴보면, ‘5~29인’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용자가 54.8%로 가장 

많았고, ‘100~299인’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용자가 24.4%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개인서비스업(보건/복지/숙박/음식/여가 등)’이 46.6%로 월등히 많았으며, 판매업(도/소매)

이 4.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3> 2016년 오프라인 심리상담 이용자의 사업장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규모

4인 이하 47 4.3

5~29인 596 54.8

30~49인 66 6.1

50~99인 114 10.5

100~299인 265 24.4

업종

제조 181 16.9

건설/운수 53 5.0

판매(도/소매) 50 4.7

정보/통신/금융/교육/서비스 208 19.5

개인서비스(보건/복지/숙박/음식/여가 등) 498 46.6

기타 7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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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횟수 및 상담내용 현황

상담횟수별로 살펴보면, 49.7%가 제공 가능한 최대 횟수의 상담(7회)을 받았으며, 10.1%는 

8회 이상 추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별로는 직무스트레스가 26.8%로 가장 

많았고, 정서성격(20.4%)과 저녀양육/부부관계(15.5%)가 그 뒤를 이어 많게 나타났다.

<표 4> 2016년 오프라인 심리상담 이용자의 상담 횟수 및 상담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상담 횟수

1회 80 7.1

2회 75 6.7

3회 117 10.4

4회 109 9.7

5회 143 12.7

6회 40 3.6

7회 444 39.6

8회 40 3.6

9회 29 2.6

10회 15 1.3

11회 6 .5

12회 24 2.1

상담 내용

직무스트레스 482 26.8

조직내 관계갈등 208 11.6

업무과다 135 7.5

건강관리 245 13.6

정서성격 366 20.4

자녀양육/부부관계 279 15.5

재무관리 32 1.8

법률관계 0 0.0

학업정보 12 0.7

이직 및 전직지원 33 1.8

성희롱/성폭력 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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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제공 현황

(1) 심리상담사 특성

상담사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상담사의 상담 서비스 제공 비율이 88.1%로 남성 상담사의 

상담 서비스 제공 비율인 11.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상담사 연령별로는 50대가 57.4%

로 가장 많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40대가 28.9%로 그 뒤를 이었다. 상담사 최종학위별로 

살펴보면, 석사(46.8%), 박사(41.9%) 순으로 많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10년 이하’(38.1%), ‘10년~15년 이하’(36.8%)의 경력을 가진 상담사 순으로 많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16년 심리상담사의 상담 제공 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상담사의 성별
남성 126 11.9

여성 931 88.1

상담사의 연령

30대 9 0.9

40대 306 28.9

50대 607 57.4

60대 135 12.8

상담사의 최종학위

박사 443 41.9

박사재학 119 11.3

석사 495 46.8

상담사의 상담 경력

5년 이하 197 18.6

5년~10년 이하 403 38.1

10년~15년 이하 389 36.8

15년 초과 6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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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년 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효과성 분석 결과

1) 효과성 분석을 위한 측정지표
 

본 보고서에서는 심리적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 CORE-OM을 이용하였다. 영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담 성과측정 도구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전해 오고 있음(왕은자, 김계현, 2009).

CORE-OM은 0~4점 척도로 이루어진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기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점수별 심리적 위험도는 아래 <표 6>과 

같다. 본 장에서는 심리상담이 심리적 위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심리상담 이용자 

1,122명 중 사전·사후 검사를 모두 마친 869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6> CORE-OM 점수별 심리적 위험도

2) 전체 CORE-OM 사전·사후 분석 결과

심리상담 참여 전과 후의 심리적 위험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의 평균 CORE-OM 

점수는 사전 36.57점에서 사후 28.21점으로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위험도 

범주의 분포를 살펴보면, Red군(‘매우 심각함’과 ‘상당히 심각함’ 포함)의 비율은 사전 

수준 점수

Green
건강함 0~20점

별로 심각하지 않음 21~33점

Pink
약간 심각함 34~50점

어느정도 심각함 51~67점

Red
상당히 심각함 68~84점

매우 심각함 85~1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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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에서 사후 1.0%로, Pink군(‘어느 정도 심각함’과 ‘약간 심각함’ 포함)의 비율은 사전 

49.6%에서 사후 27.4%로 감소한 반면, Green군(‘별로 심각하지 않음’과 ‘건강함’ 포함)의 

비율은 사전 46.3%에서 사후 71.6%로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위험도 범주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사전 Green군(‘별로 심각하지 않음’과 ‘

건강함’ 포함)에 속한 응답자의 94.0%는 사후에도 Green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

는 Pink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Pink군(‘어느 정도 심각함’과 ‘약간 심각함’ 

포함)에 속한 응답자의 44.1%는 사후에도 Pink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2%는 Green

군, 0.7%는 Red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Red군(‘매우 심각함’과 ‘상당히 

심각함’ 포함)에 속한 응답자의 16.7%는 사후에도 Red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7%

는 Green군, 66.7%는 Pink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심리적 위험도 범주별 사전·사후 비율

3) 연령별 CORE-OM 사전·사후 분석 결과

사전 심리적 위험도는 20대가 40.79점으로 가장 높고, 50대가 33.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심리적 위험도의 변화율은 60대 이상이 29.0%(사전: 35.40점, 사후: 25.13점)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가 19.6%(사전: 33.28점, 

사후: 26.76점)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사전
사후

Green Pink Red

Green 94.0 6.0 0.0

Pink 55.2 44.1 0.7

Red 16.7 66.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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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별 CORE-OM 사전·사후 점수

4) 학력별 CORE-OM 사전·사후 분석 결과

    사전 심리적 위험도는 중졸이하가 42.31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과 대졸이 각각 36.20점과 

36.2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심리적 위험도의 변화율은 중졸이하가 34.7%(사

전: 42.31점, 사후: 27.62점)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고졸과 대학원 이상은 각각 20.5%(사전: 36.20점, 사후: 28.76점), 21.9%(사전: 38.56점, 사

후: 30.13점)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학력별 CORE-OM 사전·사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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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종별 CORE-OM 사전·사후 분석 결과

사전 심리적 위험도는 사무/관리직이 39.28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직이 33.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심리적 위험도의 변화율은 사무/관리직이 24.8%(사전: 39.28점, 사후: 

29.55점)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노무

직이 19.5%(사전: 36.47점, 사후: 29.38점)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직종별 CORE-OM 사전·사후 점수

6) 직급별 CORE-OM 사전·사후 분석 결과

사전 심리적 위험도는 대리가 41.29점으로 가장 높고, 사원이 35.3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심리적 위험도의 변화율은 주임과 부장이상이 26.1%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가 12.5%(사전: 41.29점, 사후: 36.11점)

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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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직급별 CORE-OM 사전·사후 점수

7) 직원수별 CORE-OM 사전·사후 분석 결과

  사전 심리적 위험도는 ‘4인 이하’가 41.78점으로 가장 높고, ‘30~49인’이 28.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심리적 위험도의 변화율은 ‘30~49인’이 32.1%(사전: 28.58

점, 사후: 19.40점)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5~29인’은 20.9%(사전: 34.91점, 사후: 27.61점)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직원수별 CORE-OM 사전·사후 점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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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종별 CORE-OM 사전·사후 분석 결과

사전 심리적 위험도는 기타가 42.86점으로 가장 높고, 개인서비스업이 34.4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심리적 위험도의 변화율은 판매업이 29.2%(사전: 41.21점, 사후: 29.17

점)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19.0%(

사전: 37.05점, 사후: 30.03점)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업종별 CORE-OM 사전·사후 점수

9) 상담사 성별 CORE-OM 사전·사후 분석 결과

사전 심리적 위험도는 여성 상담사의 경우 36.76점으로 남성 상담사 33.35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사전·사후 심리적 위험도의 변화율은 여성 상담사가 23.3%(사전: 36.76점, 

사후: 28.21점)로 남성 상담사 18.1%(사전: 33.35점, 사후: 27.32점)에 비해 5.2%p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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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담사 성별 CORE-OM 사전·사후 점수

10) 상담사 경력별 CORE-OM 사전·사후 분석 결과

사전 심리적 위험도는 상담사의 경력이 ‘5년 초과~10년 이하’인 경우 38.72점으로 가장 

높고, ‘10년 초과~15년 이하’인 경우 34.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심리적 

위험도의 변화율은 상담사의 경력이 ‘10년~15년 이하’인 경우 24.7%(사전: 34.37점, 사후: 

25.88점)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초과’

인 경우 11.4%(사전: 35.52점, 사후: 31.47점)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상담사 경력별 CORE-OM 사전·사후 점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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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사 연령별 CORE-OM 사전·사후 분석 결과

사전 심리적 위험도는 상담사의 연령이 30대인 경우 44.29점으로 가장 높고, 50대인 경우가 

34.7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심리적 위험도의 변화율은 30대인 경우가 30.3%(

사전: 44.29점, 사후: 30.86점)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인 경우가 21.1%(사전: 39.95점, 사후: 31.54점)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인 상담사의 상담 건수가 7건으로 

작아 결과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제외하면, 상담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상담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상담사 연령별 CORE-OM 사전·사후 점수

12) 상담 내용별 CORE-OM 사전·사후 분석 결과

사전 심리적 위험도는 ‘직장 내 성희록/성폭력’인 경우 56.50점으로 가장 높고, ‘

건강관리’인 경우 33.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심리적 위험도의 변화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이직 및 전직지원’, ‘정서성격’이 각각 25.7%, 25.3%,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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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정보’와 ‘

재무관리’가 각각 12.9%, 13.8%로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여 심리상담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상담 내용별 CORE-OM 사전·사후 점수

  4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 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이직 감소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넷 EAP 

사업의 이용 현황과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2016년도에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중에서 효과성 

분석이 가능한 오프라인 심리상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참여 전과 후의 심리적 위험도

(CORE-OM으로 측정)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이용자의 평균 CORE-OM 점수는 사전 36.57점에서 사후 28.21점으로 22.8%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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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위험도의 범주 분포는 Red군(‘매우 심각함’과 ‘상당히 

심각함’ 포함)의 비율은 사전 4.1%에서 사후 1.0%로, Pink군(‘어느 정도 심각함’과 ‘약간 

심각함’ 포함)의 비율은 사전 49.6%에서 사후 27.4%로 감소한 반면, Green군(‘별로 심각하지 

않음’과 ‘건강함’ 포함)의 비율은 사전 46.3%에서 사후 71.6%로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위험도 범주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사전 Green군(‘별로 심각하지 

않음’과 ‘건강함’ 포함)에 속한 응답자의 94.0%는 사후에도 Green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는 Pink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Pink군(‘어느 정도 심각함’과 

‘약간 심각함’ 포함)에 속한 응답자의 44.1%는 사후에도 Pink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2%는 Green군, 0.7%는 Red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Red군(‘매우 심각함’과 ‘

상당히 심각함’ 포함)에 속한 응답자의 16.7%는 사후에도 Red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7%는 Green군, 66.7%는 Pink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넷 EAP는 근로자들의 심리적 위험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심리적 위험도의 감소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이직률 감소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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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보험자
병원 역할1)

김     노    을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및 산재지정병원의 산재환자 특성 분석과 

타 보험자병원 사례 조사를 통한 직영병원의 보험자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재환자 및 공단 직영병원 요양환자 특성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50세 이상 환자는 증가 추세이며 민간지정병원에는 50

대 환자(32.5%)가, 직영병원에서는 60세 이상 환자(55.5%)가 다수 분포하였다. 

고용관련 특성에서, 산재환자와 직영병원 요양환자 모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분포가 높고, 직영병원 요양환자는 광업 종사자(31.8%)가 가장 많았다. 

재해 관련 특성에서 산재환자 중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요양환자 비율은 8.8%, 

공단 직영병원 요양환자의 경우 42.9%가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요양환자였다. 요양 

관련 특성은 산재환자의 53.1%는 6개월 미만 요양하지만 직영병원은 2년 이상 

장기요양환자 비율이 64.0%이고, 전원환자 비율(88.7%)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공단 직영병원의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 방안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세 이상 산재환자의 증가 추세에 따른 고령 환자 특화 

1) 본 글은 ‘산재환자 특성분석을 통한 보험자병원 강화 방안(김노을, 이은혜, 2016)’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

요약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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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민간병원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산재병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자 산재환자 중심의 진료 제공 및 산재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공단 직영병원은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가진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병원의 성과와 

병원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존재하며, 보험자병원으로서 공단 직영병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 

또한 산재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있어 산재직영병원이 보험자 병원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전문화,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임배만,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자병원인 공단 

직영병원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기존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공단 직영병원이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공단 직영병원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 및 특성을 살펴보고 타 

보험자병원 및 민간병원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험자병원으로서 공단 직영병원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편의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적인 산재 발생 상병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산재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다빈도 

상병 및 내부역량 분석을 통한 병원별 특화 분야 선정과 급성기 진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요양환자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공단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재해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재활치료 역량 강화와 

산재의료재활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보험자병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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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단 직영병원의 설립취지와 경영환경

사전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을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보훈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 외에도 경찰병원, 군병원 등을 보험자병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병원 역시 산재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단 직영병원의 설립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은 제1조(

목적)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공단의 사업)에서 

산재보험 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재활보고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로서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2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질병예방, 치료, 재활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업·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10개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직영병원은 산재환자 

요양서비스, 재활서비스를 비롯하여, 건강진단, 보건대행, 환경측정 등 산업보건사업 등의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직영병원은 2012년까지 총 8개 재활전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재활전문센터는 각 센터별로 차이가 있으나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임상심리치료실 등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직영병원의 최근 3년간 진료실적은 <표 1>와 같다. 

일평균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입원환자의 산재환자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 전체 산재 환자 수 37,059명 중 3,756명이 

직영병원을 이용(입원 22.1%, 외래 6.1%)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입원환자 중 산재환자 점유율 

50.8%(입원환자 65.6%, 외래환자 35.7%)였으며, 최근 5년간 전체 환자 중 산재환자의 점유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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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2015년 기준 전국 진폐환자 대비 직영병원의 진폐환자 점유율은 

44.2%였다. 전체 병원의 2년 이상 요양환자 비율은 2015년 기준 21.9%였고, 직영병원의 2년 이상 

장기요양환자 비율은 67.6%였다. 

<표 1> 최근 3년간 공단 직영병원 진료 실적

                        (단위: 명, 연명, %)

 ※주: 한방진료실적은 제외  ※출처: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또한 직영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영병원 중 재활전문병원인 대구병원, 

요양기관인 경기요양병원을 제외한 8개소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직영병원의 

응급실 진료인원은 2015년 51,074명, 입원율 20%, 전원율 2.9%로 전원 사유는 상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 필요(69.2%), 환자 또는 보호자 사정(9.6%), 응급수술 또는 처치 불가(9.1%) 

등이었고, 산재환자 비율은 3.5%였다. 강원권의 경우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태백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에는 태백병원이 유일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동해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동해시와 정선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 역시 공단 직영병원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평가에서 

순천, 정선병원, 태백병원의 경우 평가지표에 미달하여 미충족 의료기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선병원과 태백병원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미충족 요인은 주로 인력에 대한 것으로, 순천병원과 정선병원은 외래 진료과장 응급실 

겸직이었고, 태백의 경우 인턴의 병동, 응급실 등 순환근무로, 대부분 지리적 여건 등 근무환경 

때문에 의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환자수 산재환자 점유율 환자수 산재환자 점유율 환자수 산재환자 점유율

일평균
입원 2,924  1,917 65.6 2,902 1,948 67.1 2,711 1,876 69.2

외래 4,180  1,493 35.7 4,014 1,397 34.8 3,765 1,256 33.4

연간
입원 1,067,124 699,682 65.6 1,059,152 710,990 67.1 989,768 684,562 69.2

외래 1,040,822 371,829 35.7 991,449 345,096 34.8 937,632 313,102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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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외 보험자병원 운영 사례

해외의 경우 보험자병원은 소유·운영의 주체와 의료공급자의 위상에 따라 각 국가별로 

보험자병원의 유형이 구분되며 이 유형에 따라 보험자병원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정도에 차이가 

있다. 보험자병원의 유형은 아래 <표 2>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A유형에는 미국과 호주가 해당된다. 미국의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는 

가입자, 보험자(주로 민간)간 자발적 계약 관계에 의한 건강보험 제도(상품)를 제공한다. HMO

는 의료제공 시 공급자(병원과 의사)의 연결체 역할을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사전지불제도를 

활용한다. HMO의 유형은 Staff model, Group model, Net-work model이 있다. Staff model은 

의사가 봉직의로 HMO 시설에서 HMO 환자만 진료하는 것인데 초기에는 보편적이었으나 현재는 

이 유형이 없다. Group model은 HMO가 다양한 전문의로 구성된 집단개업의(group practice)와 

계약, 개별 의사는 group practice에 고용된다. Net-work model은 HMO가 개별 의사 그룹 또는 

개발 의사와 계약하는 것인데 현재 보편적인 추세이다. HMO는 Net-work model을 활용하여 

보험재정 절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료 축적과 managed care 등 관련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B 유형은 공공병원, 일반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강하나 보험자병원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은 약하다. B 유형인 이스라엘은 4개의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보험자 역할을 담당하고 1차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한다. 국민에게 보험자 선택권이 있어 4

개의 공보험자는 경쟁하는 체제이며, 보험자를 바꿀 권리는 1년에 한번 주어진다(이규식 외, 

2010). 가정의 등 1차 의료기관은 HMO가 직접 운영하고 2, 3차 병원급은 대부분 정부가 소유·

운영하여, 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은 의료공급에서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 병원 

중 일부는 HMO가 소유·운영하며, 전반적으로 1차 의료는 HMO가, 병원 의료는 정부가 주축이 

되어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경우 보험자가 10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이 병원들은 

산재의료공급의 보완적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보험자병원 유형 B(보험자병원 

기능: 약, 공공병원 기능: 강, 일반병원 기능: 강)에 해당하며, 이런 유형의 보험자병원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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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대하여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C 유형은 공공병원, 일반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은 강하지만 보험자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약하다. C 유형에는 독일, 일본, 대만이 해당한다. 독일은 산재보험조합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이 13개 있으며, 이들은 작업장 사고로 인한 외상치료 전문병원이다. 

산재보험조합은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직된 동업조합인 산재보험조합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국가는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 감독권만 갖고 있다(김진수 외, 2010). 

<표 2> 보험자병원의 유형

※주: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SHI (Social Health Insurance),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출처: 이신호 등, 2013

또한 보험자병원의 역할은 보험재정 조달 방식과 의료공급 주체에 따라 보험자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보험재정 조달과 의료공급 주체가 공공인 경우, 보험자병원은 3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보험재정 조달은 공공인 반면 의료공급 주체가 민간인 경우에는 보험자병원은 

3가지 역할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보험재정 조달과 의료공급 주체가 민간인 

경우, 보험자병원은 민간보험자 조직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보험자병원은 

소유와 운영의 주체, 의료공급자로서의 위상 그리고 보험재정 조달 및 의료공급 주체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유형 소유 및 운영자 
의료공급자 

위상

기능 및 역할 수행정도
사례 

보험자병원 공공병원 일반병원 

A
보험자 소유·운영

(NHI 및 PHI)
의료공급 주축 강

강

약(HMO)

강

약(HMO)

호주

미국

B
보험자 소유·운영

(NHI)
의료공급 보완 약 강 강 이스라엘 

C
보험자 소유·운영

(SHI)
의료공급 보완 약 강 강

독일

일본

대만

D
정부 위탁·운영

(SHI)
의료공급 보완 약 강 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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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험자병원의 기능 

※주: 3가지 기능이라 함은 보험자병원의 기능, 공공병원의 기능, 일반병원의 기능

※출처: 이신호 등, 2013

  4    공단 직영병원 및 지정병원 환자 특성 분석

1) 산재발생 현황 및 산재환자 특성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나 재해자수 및 재해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해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양환자 수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진폐환자의 경우 약 3천여명 정도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타의 

사업(33.0%), 제조업(30.0%), 건설업(27.9%)에서의 발생비율이 총 93.8%로 산재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은 48.5%로 가장 높았으며, 

2013년 이후 60세 이상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환자의 비율은 21.9%였다(2015년 기준). 

최근 5년간 사고로 인한 산재환자 수는 감소하나,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재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근골결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 산재환자 수는 5,213명으로 

전체 업무상질병 산재환자수의 65.8%를 차지하고 있었다. 재해유형은 넘어짐(15,632명), 떨어짐

(14,126명), 끼임(13,467명) 등으로 인한 산재발생 비율이 높았다. 업무상질병의 재해 발생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하면, 제조업에서 발생한 업무상질병의 발생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81.7%(5,570명), 여성이 18.3%(1,250명)이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보험재정 조달 의료공급 주체  보험자병원

공공 공공 3가지 기능 주축적 

공공 민간 3가지 기능 보완적 

민간 민간 민간보험자 조직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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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427명), 55세~59세가 16.0%(1,091명), 50세~54세 14.4%(979명)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업무상질병 비율이 높았다. 업무상질병 중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근골격계질환 환자의 경우 

전체 5,174명의 근골격계질환 산재환자 중 사고성 요통 환자가 39.9%(2,065명), 신체부담작업 

환자가 35.8%(1,85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직영병원과 지정병원의 요양환자 특성 비교 분석

  

2015년도 요양중이거나 요양 종결된 44,413건 중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거친 최종 38,386

건(지정병원 요양환자 35,194명, 직영병원 요양환자 3,192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산재지정병원 환자군에서는 50∼60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영병원 

환자군에서는 7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해당시 연령의 경우 두 군 모두 50∼60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지정병원 및 직영병원 요양환자 모두 기능원 

등 또는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과반수이상이었다. 평균임금대별로는 지정병원 요양환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44,640원에서 1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고, 직영병원 요양환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10

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요양 관련 특성을 보면, 지정병원과 직영병원 요양환자 모두 요양상태가 미종결인 비율이 

높았고, 지정병원 요양환자의 경우 재해발생 형태가 사고성인 비율이 높았으나 직영병원 

요양환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비율이 높았다. 상해부위 별로는 지정병원 요양환자는 

손, 손가락, 발, 발가락의 비율이 30.06%로 가장 높았고, 직영병원 요양환자의 경우 호흡기관

(2.54%)의 비율이 높았다.

진폐환자 2,374명을 제외하면 직영병원 요양환자 중 질병성 환자 비율은 42.89%에서 15.59%로 

감소하고, 상해부위는 목, 가슴, 등, 허리, 엉덩이(36.4%), 두부(26.87%), 팔, 다리(20.51%) 순으로 

많았다. 상병개수가 1개인 비율이 32.33%에서 12.44%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진폐환자의 경우 

승인상병수가 1개인 경우가 많았다. 수술환자 930명의 수술 의료기관은 지정병원 요양환자의 

경우 지정병원 중 상급종합병원(33.12%), 지정병원 중 종합병원급(30.65%)의 비율이 높았고, 

직영병원에서 수술을 실시한 비율은 0.22%(2명)였다. 직영병원 요양환자의 경우에도 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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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급종합병원급 또는 종합병원급에서 수술을 받은 비율이 높았고, 직영병원에서 수술을 

실시한 경우는 1.4%(13명)였다.

현재 입원중인 근로자의 비율은 26.35%로 지정병원 요양환자의 현재 입원환자 비율은 23.83%

였고, 직영병원 요양환자는 54.23%였다.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이 최초요양기관인 비율은 

지정병원의 경우 56.04%였으나, 직영병원의 경우에는 11.31%로, 직영병원의 경우에는 전체 

대상자의 88.69%가 전원환자로 전원환자 비율이 매우 높았다. 지정병원 요양환자의 65.4%는 

요양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고, 2년 이상인 비율이 11.5%였다. 직영병원의 경우에는 요양기간이 

10년 이상인 산재환자의 비율이 32.1%로 가장 많았고, 5년에서 10년 미만인 환자도 18.8%였다. 

요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의 비율은 13.1%였다.

현재 연령대별 요양기간은 지정병원 요양환자의 평균 요양기간은 485일로, 70세 이상 

산재환자의 평균 요양기간이 1,756일로 가장 길었고, 연령군 중 가장 비율이 높은 50세에서 60

세 미만 환자의 평균 요양기간은 363일이었다. 직영병원 요양환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군이 70세 이상 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요양기간은 3,642일이었다. 

상해부위별 요양기간은 지정병원의 경우 호흡기관 환자들의 요양기간이 3,340일로 가장 

길었고, 순환기관(1,882일), 신경계통(1,838일), 비뇨생식기관(1,376일) 순으로 요양기간이 

길었다. 직영병원은 비뇨생식기관 및 소화기관 환자의 요양기간이 가장 길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산재환자가 각각 1명으로, 이를 제외하면 신경계통(4,941일), 호흡기관(3,644일), 가슴, 등(3,092

일), 두부(두개골, 뇌, 두부)(3,053일) 환자들의 요양기간이 길었다.

3) 전체 산재환자와 직영병원 환자 특성 비교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산재환자 특성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공단 직영병원 환자 특성을 비교하여 직영병원 

환자를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 산재 환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요양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입원 환자 수는 9,155명, 

통원 환자 수는 27,910명이었다. 진폐 환자의 경우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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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37,065명의 요양환자 중 7.90%인 2,928명의 진폐 환자가 요양 중에 있었다. 

전체 산업재해 환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산재환자 중 50세 미만의 환자가 2011년 53.6%

에서 2015년 45.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50세 이상의 산재환자 비율은 

2011년 46.4%에서 2015년 54.9%로 증가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산재환자의 비율은 2011년 16.0%

에서 2015년 22.2% 약 6.2%p 증가하였다. 직영병원에서 2015년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결된 

환자 중 산재환자 3,192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산재환자 연령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50세 이상 연령군이 80.7%로 연령이 많은 환자가 직영병원에 더 많았다. 전체 산재환자 

분포에서 50대는 32.7%였고 직영병원 산재환자 50대는 25.06%로, 직영병원에는 50대 환자보다 

60세 이상인 환자가 더 많이 분포했다. 

(2) 고용관련 특성 

전체 산재환자의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5~49인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은 

48.5%로 가장 높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33.1%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의 

81.6%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영병원 산재환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 또한 유사하게 5~30인 

미만이 25.1%로 가장 높았고, 5인 미만은 18.6%였다. 반면, 전체 산재환자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경우는 2.9%였으나 직영병원은 8.3%였으며, 300~1,000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 산재환자는 2.8%였으나 직영병원은 19.0%로, 직영병원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전체 산재환자의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 분포를 보면, 2015년 기준 기타의 사업(33.0%), 

제조업(30.0%), 건설업(27.9%)에서의 발생비율이 총 93.8%로 산재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3년도부터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된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업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되는 기타의 사업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직영병원의 경우 광업 종사자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2%, 

제조업 24.8%순이었고 기타 사업의 경우 13.3%였다. 직영병원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전체 산재환자 분포와 유사하였으나 광업의 경우 매우 많았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산재환자 분포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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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 관련 특성 

전체 산재환자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사고로 기인한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2011년 92.2%에서 2015년 91.2%),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재발생 비율은 2015년 8.8%로 2011년 

7.8%에 비해 1%p증가하였다. 2015년 재해발생의 91.2%는 사고, 8.8%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직영병원 환자의 경우, 재해발생의 57.1%는 사고, 42.9%는 질병으로, 산재환자들의 

재해발생 원인이 2015년 91.2%였던 것에 비해 질병으로 인한 산재환자의 요양비율이 높았으나, 

이 중 진폐 환자를 제외하면 질병으로 인한 산재환자 비율이 15.6%였다. ’15년 기준 전체 

산재환자 중 진폐 환자는 14.2%였으므로, 직영병원에서 진폐 환자가 많이 요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폐를 제외하고도 전체 산재환자의 업무성 질병 분포는 8.8%, 직영병원 

산재환자는 15.6%로, 직영병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더 많았다.  

2015년 전체 산재환자의 질병 종류는 요통 36.5%, 신체부담작업 27.5%, 진폐 14.2%, 뇌심혈관 

질환 8.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업무상질병 환자를 제외한 재해유형은 넘어짐 17.3%, 떨어짐 

15.7%, 끼임 14.9%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상병코드로는 S82(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7.6%(2,932명), S92(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7.3%(2,793명), S62(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6.9%(2,657명), S52(아래팔의 골절) 6.0%(2,294명)등이 많았으며, 상위 4개 상병코드가 

모두 손상으로 인한 상병이었다. 최초요양 시 승인된 주상병을 기준으로 한 상해부위는 손, 

손가락(21.1%, 8,098명), 다리(15.7%, 6,038명), 팔(12.3%, 4,704명), 발, 발가락(9.5%, 3,646명), 

허리(9.4%, 3,590명), 두부(두개골, 뇌, 두부)(9.4%, 3,599명) 순이었으며, 상위 6개 상해부위가 

전체 산재발생의 77.4%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영병원의 상해부위 또한 진폐를 제외하면 두부

(18.3%), 등, 허리 등(26.7%)이 많았다. 직영병원의 상병코드별로는 J60(탄광부 진폐증) 32.0%, 

S06(머리내 손상) 7.5%, S32(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6.9%, S22(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5.6% 순으로 많았다. 

전체 산재환자와 직영병원 환자의 상해부위를 비교해보면, 전체 산재 환자의 손, 손가락, 

발, 발가락 상해 분포는 30.6%였으나 직영병원은 6.48%로 낮았다. 팔, 다리의 경우에도 전체 

산재환자 분포는 28%인 반면 직영병원은 13.9%로 더 낮았다. 두부(두개골, 뇌, 두부)의 경우에는 

전체 산재환자 분포(9.4%)보다 직영병원(18.3%)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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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 관련 특성 

2015년 기준 전체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은 6개월 미만 요양환자의 비율이 전체의 53.1%로 

절반 정도이며, 요양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인 요양환자의 비율도 16.8%였다. 2년 이상의 

요양환자는 21.9%였다. 한편, 수술을 받은 산재환자는 2.4%(930명)이었고, 이 중 직영병원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19.0%(177명)였다. 전체 산재환자 중 10년 이상 요양한 사람은 10.2%인 반면 

직영병원 환자는 10년 이상인 산재환자의 비율이 32.1%였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요양한 경우도 

전체 환자는 5.5%인 반면 직영병원 환자는 18.8%였다. 전체 산재환자의 53.1%가 6개월 미만 

요양 환자였으나 직영병원 산재환자의 경우는 6개월 미만 요양 환자가 13.1%로, 직영병원의 

경우 장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영병원이 최초요양기관인 산재환자는 11.3%(361명)로 88.7%(2,831명)의 산재환자들은 

전원을 통해 공단 직영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요양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요양 경험이 

있는 산재환자의 비율도 26.1%로, 전체 산재환자의 재요양 경험비율이 2.1%인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요양기간은 2,681일이었으며, 진폐 환자를 제외하면 평균 요양기간이 2,247

일로, 전체 산재환자의 평균 요양기간인 478일에 비해 약 5배 정도 길었다. 상해부위별로는 

호흡기관(3,645일), 두부(두개골, 뇌, 두부)(3,053일), 가슴, 등(3,092일), 허리(2,840일), 목(2,829

일) 등의 요양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요양기관 종별 분포를 보면, 현재 공단 직영병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의 33.1%(1,052명)가 

지정병원 중 종합병원급에서 최초 요양을 받았고, 20.3%(646명)는 지정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급에서 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공단 직영병원에서 요양 중이나 요양종결 

산재환자 중 공단 직영병원에서 최초요양을 받은 산재환자의 비율은 31.1%(987명)로 이 중 653

명의 환자가 직영병원 중 종합병원급(창원, 안산, 순천, 태백, 대전, 인천)에서 최초 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단 직영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급성기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급에서도 급성기 치료보다는 아급성기 또는 재활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리적 여건 상 강원도를 제외하면 인천, 안산, 대전, 순천, 

창원 지역의 산재환자들만 공단 직영병원으로 최초 이송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보험자병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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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및 정책제언

공단 직영병원의 조직 운영 목표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리한 공단 직영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주로 네 가지 영역이다. 이것은 첫째,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산재 의료 제공, 둘째, 산재보험 발전을 위한 모델병원 기능, 셋째, 

지역주민의 진료를 담당하는 일반 병원으로의 기능, 넷째,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공공성을 갖춘 

공공병원으로의 기능이다. 

직영병원의 첫 번째 보험자병원 역할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산재환자를 치료하고 완치 후 원활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영병원에서는 산재환자 치료와 더불어 재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산재환자에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최근 5년간 

전문재활치료는 연평균 18.9% 증가하였다. 하지만 직영병원의 산재환자 점유율은 2015년 48.0%

로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다. 

직영병원의 두 번째 보험자병원 역할은 산재보험 발전을 위한 모델병원으로서 표준화된 

양질의 산재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보험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보험자들은 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서 병원 정보를 획득하고 민간병원 파업 등 

유사시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질병예방, 건강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요양급여 지출과 보험료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일산병원 연구소의 

경우 병원의 진료결과를 활용한 통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하고자 직영 연구소를 설립하여, 

건강보험 정책연구, 건강보험 수가 및 요양급여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영병원은 

지금까지 진료기능만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재활공학 및 직업성 폐질환 연구 등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특정 분야의 임상연구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정책의료연구 기능은 미흡하였다(윤상철 등, 2011).

직영병원의 세 번째 보험자병원 역할은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병원으로서의 기능이다. 

직영병원은 10개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일반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가 취약한 강원권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태백병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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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지역주민에게 응급의료, 중증환자 진료 등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선병원의 경우에도 정선지역의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외래 응급기능이 

확충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내원하고 있다. 그러나 직영병원은 산재의료기관 특성상 

지역주민에게 선호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임배만 등, 2014). 

직영병원의 네 번째 보험자병원 역할은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다. 직영병원은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심의 결과에서 직영병원 10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각 병원별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지역주민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서 공단 직영병원 중 3개소가 평가에 미달하였는데,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단 직영병원과 산재지정병원의 요양환자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전체 

산재환자 특성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공단 직영병원 환자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산재환자 중 50세 미만 환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환자는 증가 추세이고, 

직영병원에는 50대 환자보다 60세 이상인 환자가 더 많이 분포했다. 산재지정병원에는 50대 

환자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직영병원은 60세 이상 환자가 절반이상(55.6%)이었다. 

둘째, 재해당시 연령은 직영병원과 지정병원 모두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산재환자의 

경우 직영병원보다 지정병원에서 요양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외국인 환자의 비율은 지정병원의 

경우 6.6%, 직영병원은 2.5%였다.    

셋째, 사업장 규모의 경우 전체 산재환자와 직영병원 모두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분포가 

높았고, 직영병원은 지정병원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넷째, 평균임금의 경우 지정병원에 비해 직영병원 요양환자가 평균임금이 더 높은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지정병원은 44,640원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이 46.0%로 가장 높았고, 

직영병원은 10만원~2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았다.

2) 2015년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된 최저임금 5,580원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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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산재환자의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 분포를 보면, 직영병원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전체 산재환자 분포와 유사하였으나 광업 종사자가 많았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산재환자 분포보다 낮았다. ‘기타 사업’은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업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되며 최근 3년간 전체 산재환자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33.0%)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직영병원에는 진폐 환자가 많이 요양하며, 전체 산재환자 분포와 비교하여 볼 때 

직영병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더 많았다. 진폐를 제외한 전체 산재환자의 

업무성 질병 분포는 8.8%, 직영병원 산재환자는 15.6%였다. 

일곱째, 직영병원의 경우 장기 요양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직영병원이 

최초요양인 경우보다 전원된 경우가 훨씬 많았다. 2년 이상 장기요양 환자 비율은 2015년 기준 

전체 산재환자의 21.9%였으나 직영병원의 경우 64.0%였다. 최초요양기관 종별 분포를 보면, 

현재 공단 직영병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의 20.3%는 지정병원 중 상급종합병원급에서, 33.1%

는 지정병원 중 종합병원급에서 최초 요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직영병원에서 요양 

중이나 요양 종결한 산재환자 중 직영병원에서 최초 요양한 산재환자는 31.1%로 이 중 66.2%의 

환자가 직영병원 중 종합병원급(창원, 안산, 순천, 태백, 대전, 인천)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직영병원 본연의 역할인 재해근로자의 조속한 직업·사회복귀를 위해 집중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아급성기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 등 전문가가 

협력하는 팀접근을 바탕으로 1일 3시간 이상의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한다(신형익 등, 2014). 

직영병원의 경우에도 재활전문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산재의료재활 표준화 

미비,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수가체계 부족, 통합의료재활서비스 적용대상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윤조덕 등, 2009; 윤상철 등, 2011; 임배만 등, 2014). 

때문에 직영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임상데이터에 근거한 산재의료재활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며, 다발성 질환과 중복장애가 많고 치료 목표가 사회복귀인 산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재활수가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박중현 등(2013)의 연구에서도 시범 재활수가 효과성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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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연구결과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일반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직업복귀율, 

평균요양일수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활수가 개발 및 효과성 

분석 연구를 활성화하여 산재환자에게 중증도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료재활 프로그램은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 직영병원에서 

산재환자에게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을 통합 제공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므로 

향후 통합의료재활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병원 내에서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훈련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일상생활 동작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직영병원은 산재의료 제공에 있어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관련 상병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산재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진폐 환자의 경우 기존 환자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신규 환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진폐 의료기관 폐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3)(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진단 활성화로 인해 전국 진폐 환자 감소 추세에 비해 

직영병원 감소 추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영병원의 COPD 진단 실적은 ’14년 

445명에서 ’15년 763명으로 71.5% 증가하였다. 때문에 직영병원의 진폐 환자 진료노하우를 

활용하여 전원환자, 진폐 후유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유입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진폐 환자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산재환자 분포에 비해 직영병원 내원이 적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산재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산재 

분포에서 전체 산재환자의 가장 높은 비중(33.0%)을 차지하는 ‘기타 사업4)’의 경우 직영병원 

분포는 13.3%에 불과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5~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직영병원보다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직영병원의 급성기 치료역량 부족 및 진료권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나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보험자병원 역할 

3) 2014년 5월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로 승인하기 시작하였다. 2013. 7. 1. 산재법 시행규칙 개정 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산재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기타 사업’은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업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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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병원과 지정병원 산재환자 특성 분석 결과, 수술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민간 

산재지정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술하였고, 수술 경험이 없는 환자에 비해 

수술한 환자가 직영병원을 선택할 교차비는 2.09로 지정병원에서 수술한 후 직영병원에서 

요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단 직영병원은 급성기 진료기능 약화로 산재발생 초기단계인 

중증, 급성기 환자 유입이 적고 장기요양 등 저수익 구조 진료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산재환자의 직영병원 선택 결정요인 분석결과, 기타 상해부위에 비해 손, 손가락, 

발, 발가락이 상해부위인 경우 교차비 0.32로 직영병원 선호도가 낮아서 미세접합 등 급성기 

수술치료 역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중증, 고난이도, 복합 상병 특성을 가진 산재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술이 가능해야 한다(윤상철 등, 

2011). 때문에 산재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급성기 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각 

직영병원별로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 진료과 특화 영역을 선정하여 특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체 산재환자 분포를 보면 50세 이상 산재환자가 증가 추세이며 직영병원에는 

산재지정병원보다 60세 이상 환자가 많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영병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산재환자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 환자를 위한 노인 진료과 강화, 

가정간호서비스 활성화, 노인진료 관련 교육 강화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산재환자가 직영병원보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통역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로 2016년 5월 142만 5,000명이었으며 이는 2015년 5

월에 비해 1.7% 증가한 것이다(통계청, 2016). 이와 같이 외국인 산재 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은 직영병원의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의 협력 구축, 산재신청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진료를 받을 때 뿐 아니라 산재보상 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취업교육 시에 산재보험제도 소개 및 산재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박은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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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정책 및 연구 기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보험자병원의 

연구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병원의 임상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한 기관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인데, 직영병원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임상데이터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직영병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 9월 대구병원 재활의학연구센터가 개소하였는데, 향후 산재의료 

관련 학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재활 진료지침 개발, 최신재활기법 등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공단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 다빈도 상병 적정 

요양기간 분석, 수가 적정성 분석, 정책 시범적용 연구 등 보험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의료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영병원에는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산재환자 비율보다 훨씬 높았고, 직영병원에서 최초 

요양한 산재환자는 31.1%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적정 요양관리를 통해 장기 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 다빈도 상병에 대해 상병별, 재해발생형태별 적정 

요양기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산재 특성을 고려한 평균 요양기간을 제시하여 장기 환자 

관리체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향후에는 직영병원의 요양병원을 확대하여, 평균재원일수 초과 환자, 전원/연기/추가상병 

신청 환자, 1차 종결 후 재요양 환자 등 특정 조건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켜 관리하고 

직영병원은 아급성기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훈병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서 서울에 보훈요양병원 1개,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에 

6개의 보훈요양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공공병원으로서 직영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확대, 산재근로자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직영병원 중 3개소가 ‘미충족 의료기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응급의학과 전담 전문의 충원 등 시설, 인력, 장비 면에서 

응급실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보험자병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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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자영업자 증가와 국민보험료 
인상 논의 

정    경    희

근로복지공단 과장

지난 3월 8일 필립 하몬드 영국 재무부장관의 예산안 발표가 되자마자 영국 

내의 자영업자와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이 발표 안에는 자영업자의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를 현재 납입하는 9%에서 2018년 10%, 2019년 11%

로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다(Gov.uk, 2017). 이는 2015년 보수당 선거에서 부가가치세, 

국민보험료,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더욱더 거센 

반대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한달도 안돼 재무부장관은 이 정책을 철회하게 

된다. 메이 총리가 들어선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영국 정부의 예산 

정책에서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원인은 브렉시트의 영향이라기보다 영국의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최근 영국의 국민보험료 부분 중 자영업자 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영국의 실업률 추이와, 고용형태 변화, 연금 부채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 영국 

정부가 왜 자영업자의 국민보험료 인상을 시도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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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보험법이란?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1946년 영국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사회보장을 명문화한 법이다. 

국민보험은 건강과 실업을 대비하기 위해 기여형 보험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산재보험, 연금, NHS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국민보험료는 고용 형태와 급여에 따라서 크게 

4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Class 1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자동적으로 12%가 공제된다. 

Class 2는 연간 5,965 파운드 이상의 수익이 나는 자영업자로 주당 2.8파운드에 해당되는 정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다. 이 Class 2는 2018년 4월에 폐지될 예정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폐지 

이후 연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Class 3은 모든 

경제 인구에 대한 일반적 보험 적용을 목표로 두고 있던 베버리지의 계획을 반영하여 경제활동 

인구 연령대에 있으면서도 실질적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학생, 미혼여성, 조기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설계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전형배, 2012). 단 현재는 Class 1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class 2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로는 연금 수령 나이가 도달했을 시 

수령액이 낮기에 class 3에 해당하는 임의 가입을 통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Class 4의 경우 연간 8,060 파운드 이상의 수익이 나는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익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입률은 각각 12%와 9%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급여 혜택에 있어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연금과 질병 수당 등의 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    왜 자영업자만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는가?

영국은 사회보장 영역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자영업자란 

근로소득자의 고용형태가 아닌자로서 영국 내에서 고용을 바탕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이다. 

근로소득자(employed earner)를 먼저 규정하고 그 이외의 자로서 사용자(employer)자가 아닌 

자를 자영업자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김근주, 2016). 

영국의 자영업자 증가와 국민보험료 인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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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방식을 이원화하여 국민보험에 자영업자가 보다 많이 

편입되어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영국정부의 국민보험료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됨에 따라 

자영업자 국민보험료 인상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국민보험료 시스템에서는 연간 32,000

파운드 소득을 가진 근로자는 연 6,170 파운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그와 비슷한 소득을 

가지는 자영업자의 경우 연 2,300파운드를 지불함에 따라 보험료의 격차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 2017년 기준 영국 480만명의 자영업자 중 250만명은 Class 2 

등급에 해당되어 2018년 4월에는 국민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60

만명은 추후에 보험료를 더 납입해야 했던 것이다(BBC, 2017).

비록 이 정책은 철회되었으나 근로자나 사업주의 보험료 인상안은 거론되지 않으면서 왜 

자영업자의 국민보험료만 인상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와 관련하여 영국의 실업률 및 고용형태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영국의 실업률 변화

<그림 1> 주요국가의 실업률 추이

 ※출처: 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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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영국은 2013년 3분기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기를 

회복했다. 영국의 실업률은 미국, 독일과 비슷하게 5% 내외의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전체적인 실업률 변화와 비교했을 때도 2016년 기준 영국의 실업률은 유럽연합 

실업률 8%보다 훨씬 낮은 5%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영국과 유럽연합의 실업률 변화

  

  

  

  ※출처: Eurostat, 2017

영국의 실업률은 유럽연합의 평균 8%보다 낮은 5%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영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변화

※출처: ON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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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률은 74%를 넘어섰고 실업률은 5%로 낮아져 영국의 경제는 

성공적인 회복세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국의 

고용 형태 중 자영업 비중이 급증했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non, 2016).

  4    영국 고용 형태의 변화 추이: 늘어나는 자영업

<그림 4> 영국 자영업자 수

※출처: ONS, 2017

2008년 기준으로 380만개에 불과했던 자영업 일자리가 2016년 1분기 469만개에 이르는 것을 

보면 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로 자영업의 증가를 들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 28개국 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영국으로 나타난다(Eurosta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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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영업 신규 유입 및 퇴출 비중 추이

자영업의 신규 유입과 퇴출의 변화를 보면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자영업 퇴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를 지나면서 자영업 신규 유입이 퇴출을 

앞서고 있다(ONS, 2016). 특히 자영업 일자리에서 파트타임 자영업과 풀타임 자영업으로 비교를 

할 경우 2001년에서 2015년도 기간동안 파트타임이 88% 증가하였으나 풀타임의 경우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영국 경제회복을 견인하는데 파트타임 자영업자 증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파트타임 자영업 및 풀타임 자영업 일자리 증감 추이

영국의 자영업자 증가와 국민보험료 인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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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과 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 파트타임 자영업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업종은 금융 

비즈니스 직종인 반면 도소매 업종에서 자영업 일자리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7> 파트타임 자영업 일자리의 2001년과 2015년도 업종별 변화 비교

※출처: ONS, 2017

<그림 8> 고령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

※출처: O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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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영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70세 이상 고령의 자영업 규모가 2001년 기준으로 40%

였으나 2015년도에 5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고령화는 지난 15년간 큰변화가 

있었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2001년도 39세에서 2015년도에는 41세로 증가되었고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15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어났다. 고령자들의 자영업 참여 증가는 퇴직 이후 

수입원을 충당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이유도 있으나 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큰 

이유로 보인다.

 

  5    영국의 공공지출 중 연금 부채 비중 비교

<그림 9> 영국의 연금 부채 구성

※출처: ONS, Wider Measures of Public Sector Debt, 2015

2013년 영국 정부는 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수의 감소에 따른 

늘어난 연금 적자로 인하여 연금 개혁을 실시한다. 그 당시 조지오스번 재무장관은 연금 수령 

영국의 자영업자 증가와 국민보험료 인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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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2018년 65세, 2028년 67세, 2046년 68세로 변경하였다. 이 개혁을 통해 50년 간 약 5천억 

파운드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금은 사회 보장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었으며, 지난 5년 

동안 연금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금 지출총액이 1,080억 파운드였던 2010/11년의 경우 

사회보장 지출 부분에서 37.9%, 2014/15년의 경우 41.9%를 차지하였다. 특히 연금 지출 증가는 

영국의 고령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연금 지출은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가 

연금 지출은 2014/15년 GDP의 5.5%에서 2054/55 년 GDP의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ONS, 2016). 급격한 자영업자 수의 증가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급여 수급액의 차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보험료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었다.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7년도에 공공 지출 분야에서 자영업자에만 지출되는 국민보험료는 약 50

억 파운드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 1월 기준 공공부분 순수 차입 금액이 490억 파운드인 것을 

비교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다(2017, ONS). 이에 재정 건전성에 있어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BBC, 2017).

  6    파트타임 자영업자 증가 원인

<그림 10> 파트타임 자영업자 유입 원인(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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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Force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직한 근로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정규직 일자리가 파트타임으로 대체되었으며, 또한 실직한 근로자들이 

파트타임 자영업 일자리로 옮김에 따라 파트타임 자영업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7    영국 자영업자 보험료 인상만이 해결책인가?

영국정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보험급여나 

연금수급의 차이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관점에서는 유급휴가나 

상병 휴가금을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음에도 보험료 인상을 하려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이 아님에도 매년 국민보험료 상승 부담을 가지고 가야하는 것은 메이 

정부가 주장하는 ‘형평성’과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크다. 사회보장 부분 지출에 

있어서 보험료 상승만으로 단시안적인 해결을 이루기에는, 변화하는 고용시장과 경제상황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    한국의 시사점

영국은 현재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유연 근로자 등 고용형태의 변화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긱 경제(gig economy)’의 증가와 식당이나 소매점에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만 고용하는‘제로아워 컨트랙트(Zero hour contract)’등의 고용환경 변화는 전통적인 

노동시장 개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자영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나 그들의 실질적 경제소득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ONS,2016). 그와 반대로 퇴직연금과 NHS 의료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지속성과 

관련하여 복지개혁을 주장하는 메이 정부의 정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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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용시장도 점점 다변화되는 고용형태에 따라 자영업자 일자리 수는 2012년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내에서 4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었다. 우리의 경우 영국과 달리 국민연금이 

전 국민 의무가입이지만 2012년 기준 가입률은 46.3%에 불가하다(전형배, 2012). 이들의 

사회보장이나 노후는 결국 개인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고용 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근로자나 자영업자 사회보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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